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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의 시행과 국회에 계류 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능별 규제로의 정비라는 측면과 더불어 융소비자에 한 보호

를 강화하는 취지를 가진 법률이다. 한,정부당국은 융상품 매 문업의

도입을 기 로 한 융상품 매법 제정을 추진 에 있으며,이러한 일련의

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업행 에 한 규제의 강화를 수반한다.그러

나 융권역별 업행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규제차이에 의한 규제

차익 발생여부의 조사는 융소비자와 련된 업행 규제 강화정책 수립과

더불어 연구해야 할 요한 과제이다.

한, 업행 규제 반 시 제재조치와 련하여서는 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한다.동일 는 유사사항의 반에 하

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없는 경

우 는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여 업행 규제 반에 한 융권역별 제재규정의 정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융권역별 업행 규제에 한 분석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 융산업의 업행 규

제 개선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융권역별 업행 규제 차

이의 개선과 련된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10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직무 행 이 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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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s in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Industries 

Theimplementationofthe"FinancialInvestmentServicesandCapital

MarketsAct"and therevised InsuranceBusinessLaw isintended to

improvetheregulationsystem.Anotherpurposeoftheimplementation

is to strengthen financial comsumer protection. With this trend,

inevitableisreinforcingregulationsofbusinessconductrelatedtothe

reinforcementoftheconsumerprotection.Thus,astudyoncomparing

thedifferencesofthebusinessconductregulationand theregulatory

arbitrageamongthefinancialindustriesisasimportantasstrengthening

theconsumerprotection.

Inaddition,theenforcementcausedbytheviolationofthebusiness

conductregulationshassomeissueson fairnessamongthefinancial

industries.When a financialinstitution violatesa certain regulation

applicable to every financialsector,a penalty which itgetsvaries

dependingonwhichsectoritbelongsto.

In order to improve the disparity of these business conduct

regulationsinthefinancialindustries,weneedtoclarifythedefinition

of"variableinsurance",aninvestment-typeinsuranceproduct.Second,

when the suitability rule is applied to insurance customers, a

simplification ofdocumentation procedures depending on types of

insuranceproductisneeded.Third,ifacustomerisnotwilling to

releaseitwhen ainsurancecompanycollectssomeinformation from

him/her,then an exception forapplyingthesuitabilityrulemaybe

considered.Fourth,insurance consumers have to be classified by

insurancecharacteristics.Lastly,theunfairnessofthelaw-enforcement

from violating acertain businessconductregulation in thefinancial

industriesneedtoberesolved.





요 약

Ⅰ.  론

□ 융산업의 겸업화 규제완화가 지속되면서 융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고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융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입법 고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으로 개별 융시

장간의 매 역이 약해지면서 보험회사는 보험산업 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융투자회사와의 무한경쟁에 직면함.

○ 융 원회는 최근 융업권별 규제수 의 통일을 해 융규제개 을

지속 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까지 융상품 매법을 제정 할

것으로 상

□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융상품 규제체계를 열거주의(positive)

방식에서 포 주의(negative)방식으로 환하여 기존 열거주의의 규제체계

의 문제 을 개선

○ 기 별 규율체제를 경제 실질이 동일한 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

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기능별 규율체제로 환

□ 보험산업도 이러한 융환경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기 해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 고 동 개정안은 재 국회에서 계류

○ 동 개정안은 합성의 원칙,소비자 구분,상품설명 정보제공의무 강

화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폭 용하

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융 원회는 2010년까지 융상품 매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 에 있음.

○ 동법은 융권역별로 상이한 융상품 매 융소비자 보호 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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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에서 정비하는 것이 목 임.

□ 그러나 재의 규제 하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 은행상품도 융투자

상품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용받음으로 이 규제의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 자본시장법의 규제 상에서 보험 은행상품을 용배제하지 않아 다

른 융권역의 침해 는 규제의 첩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소비자보호 정책이 더욱 요시되고 향후 융상품 매법 제정 추진에

비하여 업행 규제의 연구가 필요함.

○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은 업행 규제의 강화를 수반하므로

업행 규제에 한 연구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융업권간 업행 규제차이에 해 알아보고 규제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융업권간 서로 다른 규제에 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조사와 더불어

서로 다른 융권역에 해 각각 상이한 규제제도를 용하는 것에

한 문제 을 검토하여 규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Ⅱ. 업권간 업행 규  차이 비교

□ 보험업에서 업행 규제로 구분될 수 있는 제도는 약 제도, 매자격제

도,상품설명제도,불완 매 지제도,변액보험모집제도,온라인 매제도,

고제도 등임.



요 약 3

업행 규제 근거
 주요 내용

약 제도 §127 회사는 보험약 을 변경하는 경우 융 신고,보고 필요

매자격제도 §83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

상품설명제도 §95

모집을 해 사용하는 안내 자료에 소속회사 상호나 명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나 의무,보장사항,해약환 ,

보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불완 매 지제도 §97
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에 한 지행 를 두어

불완 매 지를 유도하고 있음.

변액보험모집제도


시행령

감독규정

법시행령 42조,감독규정 제7-45조,제4-41조,

제41-3조의 2에서 변액보험 모집에 한 규제를 함.

온라인 매제도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련 수사항에서 모집은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은 지하며,청약철회도 가능함.

고제도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에서

모집 고 련 수사항을 규제

주 :1)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보험업법임.

2)변액보험은 원 보장형과 원 손실형으로 나뉘며 원 보장형은 보험업법만 용 받음.

<요약 표>보험 업행 규제

□ 업행 규제 부분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를 용하고 있음.

○ 불완 매를 감소시키기 한 상품설명제도의 경우 개별 업법에서 공

통 으로 규제 근거를 두고 있으며,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권역별로 구

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

□ 입법 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원칙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간 규제의 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보험은 비자발 상품으로 체결 고객정보를 상세히 악해야 할 경

우에 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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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의 원칙이 도입되면 보험상품 가입의 복잡성 증가 복․과다

서류 징구에 따른 고객의 불편 증 가 우려

□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와 련하여 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

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

○ 동일 는 유사 사항의 반에 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

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

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

– 등록요건 규정을 반하 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에서는 자

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

– 설명의무를 반하 을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과징 을 부과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Ⅲ. 업행 규 의 해외사

1. 합 의 원칙

□ 미국은 증권의 투자를 권유할 때 합성원칙은 융산업규제국 등 자율규

제기 의 규정으로 정함.

○ 1939년 미증권업 회(NASD)는 합성의 원칙을 채택

□ 보험업에서는 미보험감독 의회(NAIC)의 모델법이나 모델규칙을 차용

하여 각 주별로 합한 보험규제를 용

○ 변액보험의 경우 복수의 규제를 용 받음.

○ NAIC는 증권거래의 합성원칙 개념을 변액생명보험모델규칙에서 도입

하여 보험회사에 사내기 의 작성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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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2000년 융서비스시장법 제정으로 합성원칙이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 사용

○ 융감독청(FSA)규칙에서 매자는 투신,투자 축성보험의 매에

있어서 그 취 할 수 있는 상품 에서 최 인(mostsuitable)것을 추천

○ 융감독청은 투자조언을 할 때에 합성원칙을 용

□ 보장성보험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FSA의 보험 업규칙(ICOB:Insurance

ConductofBusiness)의 용을 받음.

○ 보험 업규칙에서 비투자형보험의 경우 `합한'(suit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이는 가̀장 합한'(mostsuitable)이라는 투자성보험상품의

합성원칙과는 상이

□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에서 투자자에게 부 합한 투자권유

를 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데,이를 합성원칙이라고 함.

○ 미국에서 합성원칙을 자율 인 규범으로 발 시킨 것과 조 으로

일본에서는 증권회사의 감독기 으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

□ 융상품 매법에서는 설명의무 배상책임을 규정하 는데,설명의무의

해석기 으로서 합성원칙을 도입

○ 2006년 개정한 융상품 매법은 융상품 매업자의 고객에 한 민사

상의 불법 행 책임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상과 범 를 확 하는

한편,단정 단 제공 등의 지규정을 신설

□ 2006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융상품거래법의 제40조는 증권거래법 제43

조 제1호의 규정을 받아들여 합성원칙을 명시

○ 고객의 지식,경험,재산 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 에 비추

어 부 당한 권유를 하여 투자자보호를 결하게 되거나 결하게 될 염려

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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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형상품의 경우 동 법의 합성원칙 등과 같은 공통 업행 규제를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용하도록 요구

□ 개정 보험업법(2006)은 융상품거래법의 합성원칙을 용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제도와 약 교부 정보제공의무를 부여

○ 합성원칙의 세부 시행방안에 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회사별로 합

성원칙에 한 내부통제를 수립

□ 일본에서는 비투자형보험상품과 련한 합성원칙은 용을 하고 있지 않음.

○ 다만,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한 정보 수집활동과 의향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일치한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

2. 법 상 에 한 재

□ 국의 융제재는 융서비스감독기구인 FSA가 행정 차에 의해 부과

○ FSA의 제재는 제재제도의 공시와 이에 따른 제재의 정성 투명성을

크게 시하여 운

□ FSA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조치하고 있음.

○ 과징 제재,업무 지 승인 철회,허가변경 취소, 지명령,

원상회복명령,범법행 에 한 기소 등이 있음.

□ 반사항에 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 방식을 결정함.

○ 융기 이나 개인이 반사항으로 인해 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

반사항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과거 규제사항에 한 이행이 불량하

거나 반 경험이 있는 경우 처벌 실시

○ 반행 자가 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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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극 보상할 의사를 밝힌 경우 공개 인 문책 고려

□ FSA는 규제업무와 련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가업자의 직무수행에 한 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반한 자 등에게 반행 의 지,

반행 의 구제조치의 마련,당사자 자산처분 등의 지를 명령할 수 있음.

○ 반행 로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반행 에

한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과 FSA가 직 사법 인 역할을

담당하여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 어져 있음.

□ 원상회복과 련된 권한 행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 들을 고려하여 이루

어짐.

○ 법행 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수치화 할 수 있는지 여부, 법행

로 향 받은 융 소비자의 수,권한 행사로 FSA에 발생하는 행정비

용과 융소비자의 혜택과의 비교,여타 구제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

피해 당사자의 사 구제능력

□ 일본의 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고에 한 규제 규정을 두고,이를 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

칙에 처함.

□ 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계약체결 서면교부의무,계약체결 시 서면교부의

무 고객이 탁하여야 할 보증 의 수취와 련 있는 서면의 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서면교부의 의무를 반한 자에 하여서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함.

□ 일본의 융상품거래법,보험업법 은행법에서는 모두 허 사실의 고지

행 를 지하고 있으며, 반에 하여 각각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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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상품거래업에서는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의 재권유 행 등을 지하고 있으나,이

와 련한 명시 인 처벌 규정은 없음.

□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의 할인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

나 제공하는 행 에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혹

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손실보 는 사 ․사후 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행 에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하나 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

공에 한 명시 인 처벌조항은 없음.

□ 보험업법과 융상품거래법에서는 보험모집 융상품 거래업자의 등록

거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에서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

과함.

○ 융상품거래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

□ 한편,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모집인,손해보험모집인,특정소액단기보험모

집인 등으로 보험모집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그 외 업법에서는 련 규정

이 존재하지 않음.

○ 반한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

□ 보험업법 은행법에서는 보험모집인과 은행 리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

하고 있지만 2000년 제정된 융상품의 매 등에 한 법률(융상품 매

법)에서는 ․보험․유가증권 등의 폭넓은 융상품의 매에 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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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하고 있음.

□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융상품 거래업자의 고객에 한 성실의무 합

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반 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보험업법에서도 보험 개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융상품거

래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Ⅳ. 업행 규  차이 개 안

□ 시행령에 임할 보험상품의 용 상에 해서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

○ 자본시장법에서 변액보험 만기시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

하는 상품의 융투자상품 제외여부가 불명확

□ 합성원칙에 의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상품구분에 따른 서류의 간소

화가 필요함.

○ 보험은 비자발 상품으로 먼 고객을 발견하고 지속 인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체결 고객정보를 악해

야 될 경우 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향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한 표 안 제정 시 보험상품의 특수성

을 반 하여 상품구분에 따른 서류 차의 간소화 필요

□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나 고객이 고 험군의

상품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 합성원칙 용 제외를 고려

□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분류제도가 필요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을 그 로 용하여 문보험소비자의 개

념이 자산규모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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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거래의 경험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구분이 필요하며,이를 시행령에

서 반 하여야 함.

□ 융권역별 제재의 불형평성 시정 제도 정비가 요구됨.

○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거나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존재

○ 동일사항에 한 반에 하여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

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

○ 융업별 고유 업무가 가지는 특성 우리나라 융 실을 고려

하여 제재 체계를 정비하고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을 시정

□ 개인과징 제도의 도입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 개인에 한 과징 부과제도는 개인이 속해있는 법인의 이익을 해

법을 할 경우 법인에 한 과징 부과시 법인은 제재 회피목 으로

내부통제를 통하여 직원들을 리․감독할 동기 부여

– 개인에게 과징 을 부과할 경우 당해 법인은 이러한 내부통제 시스

템을 이용한 직원의 리․감독에 소홀

○ 그러나 법령 반을 한 개인에 해 이익의 박탈인 과징 부과

는 실효성을 확보 가능

□ 과징 부과 상 행 의 구체화가 필요함.

○ 과징 부과 상 행 를 모든 반행 로 용하는 방식의 일반 ․추

상 규정은 융감독당국에게 제재운 에 있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

○ 제재 주의 제도 개선으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나,우

리나라 융시장 발 속도에 비추어 진 인 도입 필요



Ⅰ.   론

1. 연구의 경  목

우리정부는 1990년 말 외환․ 융 기를 겪으면서 보험업을 포함한 융산

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 다.1)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융시장의 개방과

경쟁을 불러왔고, 융기 의 형화 겸업화도 속하게 진행되어 왔다.이

러한 융산업의 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융상품 융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으며,이에 따른 기존 융규제체계의 문제 들이 드러나기 시

작하 다.정부는 기존 융규제체계의 문제 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융환경

에 합한 법률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2)’을 시행하 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 의 감독 법률체계는 업주의에 기 한 겸 지의

원칙으로 본업을 열거하고 한 부수업무에 해서도 열거하는 열거주의 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서,은행상품은 은행법에서,그리고 증권업 련

법률은 증권을 규제하는 체계이다.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융상품에 해

서는 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어려우며,신종 융투자상품

개발 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열거한 후 취 가능하게 되는 차의 복잡성

등을 열거주의의 문제 으로 들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융 신과 공정한 경쟁을 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융투자업을 건 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한 것으로(자본시장법 제1조),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체계를 포 주의 방식으로 환하여 기존 규제체계의 문

제 을 개선하 다.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융기 별 규율체제가 경제 실

1)정부는 약 160조의 공 자 을 투입하여 부실 융기 을 정리하고,건 한 융기 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형 융기 으로 재편하 다.

2)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 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 융회사에

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자본시장 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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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동일한 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환되었다.자

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해 합성의 원칙,설명의무,손해배상책

임 부당권유의 지 등의 선진국 수 의 투자권유규제를 도입하 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보험산업에도 향을 미쳐 보험산업에 한 규제의

환이 요구되었으며,보험상품의 정의나 업무 역의 확 등 자본시장법과 련

된 부문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정부는 이를 반 하여 2008

년 11월 4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고 하 고,동 개정안은 재 국회에 계

류 이다.동 개정안의 특징 하나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업 자

율성 확 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응하기 해 소비자 보호를 강

화(개정안 제2조,제19조,제20조,제95조의2,제96조의2,제127조의3)하는 것이

다.소비자에게 부 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합성원칙을 도입하

고,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문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

는 보호 차등화,상품설명 정보제공 의무 강화,허 ․과장 고 규제근거 마

련,기 서류 수의무 신설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장

치를 폭 용하여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 다.

한, 융 원회는 최근 융업권별 규제수 의 통일을 해 융규제 개

을 지속 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2010년까지 융상품 매법을 제정할 것으

로 상이 된다.동 법은 융권역별로 상이한 융상품 매 융소비자 보

호 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다. 융상

품 매법이 제정되면 융소비자 보호 강화 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 가

될 것으로 기 된다.이러한 융시장의 제도 환경변화의 공통 은 일반소

비자 투자자의 보호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의 규제 하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 은행상품도 융투자상

품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용받음으로 복규제의 문제 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즉,자본시장법의 규제 상에서 보험 은행상품을 용

배제하지 않아서 다른 융권역의 침해 는 규제의 첩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3)

3)규제의 복은 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효율성 측면에 있어

서 복규제는 규제효과에 비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과 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의 효율

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정부도 1998년 규제개 이후로 복규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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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상품으로서 발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미비로 인해 보험소

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도 행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

서 일어나는 상이다.투자성보험상품(자산연계형,외화표시)은 발 가능성이

높으나 제도 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보 단계에 있다.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는 원 보장형 변액보험상품만 매하는 등 상품개발 매가

제한되고 있다.4) 한, 융 원회가 개별 융업법에 산재해 있는 매행

규제를 통합하여 가칭 융상품 매법 제정을 추진 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 ․제도 변화는 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를 의미하며,

이는 융회사의 업행 규제의 강화를 동반한다.따라서 본 보고서는 융

권역별로 존재하고 있는 업행 에 한 규제차이를 조사해보고 주요 선진국

의 입법사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업행 규제 제도에 한 개선방안을 정

책감독당국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   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융업권간 업행 규제의 차이 에 한 조사와

더불어 주요 융선진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업행 규제 제도 정비에

을 맞추고자 한다.조사 상 국가는 통합 융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

일본을 포함하며, 합성원칙을 엄격하게 용하고 있는 미국도 조사 상국에

포함된다.먼 우리나라의 융권역별 업행 규제에 해서 조사를 하고 미

국, 국,일본의 순으로 해당 국가를 조사한다.선진국가의 조사에서는 합성

의 원칙5)과 법령 반에 한 제재만을 포함하는데,이는 3개 국가의 업행

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복규제부문은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 의 질을 높이

기 해서도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4)투자성 변액보험 시장에서 기납입보험료의 70%보장형 변액상품을 ING, 루덴셜,뉴욕생

명보험회사에서 매하 으나,2009년 2월 ING를 마지막으로 투자성 변액보험시장에서

모두 철수하여 동 시장에서 업을 하는 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5)보험업법 개정안에 반 된 합성원칙은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의

합성원칙을 그 로 차용하여 용하 기 때문에 규제의 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

며,이에 의한 비용증가 소비자 불편증가가 두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조사에서 합성원칙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이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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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나 지면상의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합성원칙의 경우 규제의 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동일

한 반사항에 한 벌칙은 권역별로 상이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업행 규제 복규제나 융권역별 형평성 문제가 두 될 수

있는 상기의 두 부분 만을 상으로 해외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상법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보험업법 은행법과 하 법

령,감독규정 등을 상으로 한다. 국의 경우 융서비스 시장법을 상으로

하고, 융감독청(FSA)이 제정 감독하는 일반 업행 규칙(COB:Conductof

Business)과 보험 업규칙(ICOB:InsuranceConductofBusiness)을 포함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각 보험업법과 은행법 그리고 2006년에 제정된 융상품거

래법과 더불어 융상품 매법을 상으로 조사하 고,하 법령 보험회사

감독지침을 포함한다.미국은 합성원칙의 조사를 하여 미증권업 회

(NASD)의 규정과 미보험감독 의회(NAIC)의 변액보험모델규칙을 포함한

다. 한,미국 NAIC가 제정한 생명보험,연 보험과 련된 모델법과 뉴욕주

의 보험법을 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기정(2007),신상훈(2009)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통합에 따른 보험업법의 개정 방향에 한 논의를 하 다.맹수석(2003),김민

식(2008)은 변액보험의 합성원칙 등에 한 연구를 하 으며,손 화(2007)는

증권규제에서 시작된 합성원칙을 보험산업에 용시키는 것에 한 연구를

하 다.이상우(2008)는 보험선진국의 매권유 규제에 한 조사를 투자형과

비투자형 보험상품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이용찬(2007),안수 (2008)은 우

리나라의 제재의 문제 제시와 개선방안에 한 논의를 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융업권간 업행

규제를 조사하고,제 3장에서는 주요 보험 선진국의 업행 규제의 입법례

등에 해 조사하 다.제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업행

규제 차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업권간 업행 규  차이 비교

1. 규 의 이론  근거6)

시장을 규제하는 이론으로는 공공이익가설,포획이론7)등 많은 이론들이 제

시되고 있으나,8)규제를 법 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정기 이 행정목 ,행정

권한 행정환경 등에 한 성문법을 해석하는 규칙이다.그리고 행정행 측

면에서 바라보면 규제기 이 달성해야 할 목 을 효과 으로 추구하기 해 민

간 경제주체인 개인,기업 단체의 특정 활동이나 행 를 제한 는 지하거나

지도,변경,지원하는 행정작용이다.

융규제란 융시스템의 완 성을 도모하기 하여 융기 에 어떠한 요구,

제한 지침을 수하도록 하는 법규 는 감독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융

시장은 일반 으로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해 시장에 한 감독이 필요하며 이

러한 규제와 감독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 하기 때문이다.만약 융시장

자체가 자원배분을 효율 으로 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도 효율 으로 조

정을 할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따

라서 융분야에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정부의 비 칭성,외부효과,

자연독 같은 시장실패(marketfailure)9)의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다.

Llewellyn(1999)은 융시스템의 안 , 융기 의 건 성과 안 성 유지,소비

자 보호, 융시스템에 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융규제의 목 으로 제안하고

있다.이러한 융규제 목 의 실 은 사회 후생의 증가를 야기 할 수 있다.

Goodhartetal.(1998)은 융규제의 근거를 보다 체계 으로 제시하고 있다.

6)보다 자세한 융규제의 이론 근거는 Goodhartetal.(1998)과 Llewellyn(1999)을 참고한

다.

7)포획이론이란 규제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해

정부에 로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8)정부규제를 공공선택의 이론 맥락에서 고찰한 학자들로 스티 러(GeorgeJ.Stigler),펠

츠만(Sam Peltzman),그리고 포스 (RichardA.Posner)등이 있다.

9)시장이 불완 하고 효율 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시장기구에 의하여 효율 자원배분

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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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융규제의 근거를 독 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소규모의 소매고객 보호,

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들은 업행 규제를

융기 이 고객과 거래할 경우 갖추어야 할 한 행동과 경 행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이러한 규제는 거래상의 주인과 리인이 동일하게 충분한

정보를 가지 않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인 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것으로 정보공시,기업과 종업원의 자질,공정한 업 행, 융서비스와

상품의 매방법 등이 규제 상이 된다.거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인 리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진입자격 설정,선량

한 행동과 윤리기 설정,피해 받은 고객을 도와주는 옴부즈맨 제도 등이 있

다.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부분 문직단체들에 의해 시행되는데 이런 단체

들이 독 화되어 반경쟁 행 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이런 경우에는 자율

규제조직의 이사회에서 비개업 회원과 고객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거나 고객보

호의 책임을 법 기구로 이 할 수 있다.

업행 규제는 소매 업과 도매 업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이유는 도매

업보다 소매 업의 경우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 칭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

이다.소매고객은 반복 으로 융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학습

이 제한되며,소량구매의 경우 정보취득비용이 높고,개인고객은 복잡한 융계

약을 맺고 정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제

한되어 있다. 한,소매고객은 구매시 에 계약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반

면,계약기간은 장기이기 때문에 계약의 가치는 구매이후의 공 자의 행동에

의존한다.따라서 지속 인 감시가 필요하지만 개별 고객들은 감시할 치에

있지 않다.반면 도매 업의 경우 업행 규제는 그리 필요하지 않으며 규제

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규제기 의 역할은 이런 자율규제가 쉽

게 만들어지고 용되도록 감독하고 반행 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

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규제의 이론 근거를 주로 시장결함 는 시장실패에서 찾게 되

는 경우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실패를 얼마나 효율 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에 비하여 보다 효율 이

고 효과 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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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일반 으로 리 인정

되고 있는 사실이다.즉 융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융시장의 불완

성을 보완하기 하여 융규제를 통해 융시장에 개입을 하지만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융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인 문제 의 하나는 융권역별로

시행되는 규제의 강도가 동일한 기능이나 행 에도 불구하고 권역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는 이다. 융산업에 있어서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

면 크게 법률 인 측면과 감독 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먼 법률 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행 나 기능에 해 규제하는 법률이 다를 경우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를 들어 동일한 반 사항에 해 상이한 제재조치10)

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개별 업법에서 반행 에 부과하는 벌칙이

다르기 때문이다.두 번째로 감독 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살펴

보면,감독기 의 상이함에 따른 감독의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는

융감독원이 융기 의 검사․감독업무를 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보험,

융투자,은행 여신 문업은 각기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따라서 감독기

의 이원화는 규제의 형평성 제고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를 들어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업법의 용을 받으면서 실질 인 감독은 은행을 담당

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므로 규제수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행 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률의 용이나 감독

을 받음으로11)해서 규제의 강도가 상 으로 약한 곳에서 규제차익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며,규제차이에 따른 이익을 릴 수 있다.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권역별 규제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담보하

는 것이다.동일한 기능이나 행 에 해 서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서 규제체계를 개선하여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규제차익의 폐해를 완화

시킬 수 있다.다만 개별 산업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도 반 하여야 하며 획일

10) 를 들어,모집인 는 투자자 등록요건 규정을 반하 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

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하고 있다.

11)농 법 개정안을 농 보험에 용할 경우 보험업법과 하 법규의 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기 을 만들어 용하는 것이 된다.따라서 감독기 이 이원화되어 형평성 있는 감독이 매

우 어렵게 되므로 규제수 의 차이가 발생하여 농 보험은 규제차익을 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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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기계 인 규제는 지양하여야 한다.

규제체계의 정비에 따른 형평성 제고는 규제의 용 상에 따라 규제의 강도

가 달라져야 한다. 융소비자 는 융투자자의 보호와 직 으로 련이

있을 경우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규제의

용이 융소비자 보호와 련이 없는 융기 에 해당 될 경우 규제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산업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

2. 업행 규  체계

가. 규  체계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크게 진입/업무 역,상품/ 업행 /소비자보

호,자산운용/건 성 감독,퇴출/구조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진입/업무

역 규제에는 융회사의 업무 역,진입기 ,주주 임직원의 진입기 ,내부

통제기 ,유사 융행 에 한 제재 등이 포함된다.상품/ 업행 /소비자보

호규제에는 상품개발 매 련 기 , 융거래자에 한 고지, 융상품 운

용내역 평가 공시,건 업질서 유지,내부자거래 제한 등 불공정 융거래

에 한 규제, 융거래 련 분쟁 해결 차 등이 있다.자산운용/건 성 감독

규제를 살펴보면 자본․자산 등 건 성 감독기 ,유동성 감독 기 ,자산운용

에 한 감독기 , 융회사 주주 감독기 , 융그룹 감독기 ,건 경 에

한 지도 감독 등이 있으며 퇴출/구조개선 규제에는 업정지,인가취소,

부실 융기 에 한 조치, 융회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진 등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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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형 규제 내용

진입/

업무 역

융회사 업무 역

융회사 진입기

융회사 주주의 진입기 (소유규제)

융회사 임직원의 진입기

융회사 내부통제기

유사 융행 (유사수신행 등)에 한 제재

상품/

업행 /

소비자보호

융상품 개발 매 련 기

융거래자에 한 고지

융상품 운용내역 평가 공시

부당권유 지,특별이익제공 지 등 건 업질서 유지

내부자거래 제한 등 불공정 융거래에 한 규제

융거래 련 분쟁 해결 차

융실명거래, 융거래정보․신용정보 등의 보호 이용기

자 융거래의 특성에 따른 융이용자 보호기

자산운용/

건 성 감독

자본․자산 등 건 성 감독기

유동성 감독기

자산운용에 한 감독기

융회사 주주 감독기

융그룹 감독기

건 경 에 한 지도․감독

퇴출/

구조개선 등

법령 반 등으로 인한 일반 인 업상 제재

부실 융기 에 한 조치

융회사의 청산․ 산,합병․분할․분할합병․ 환

융회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진

융유 기 의 설립근거 업무

자료 : 융 원회,2008.

<표 Ⅱ-1>규제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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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업

1) 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법은 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 으로 용하 다."융투자상품"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 으로 재 는 장래의 특정(特定)시

에 ,그 밖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하 " 등"이라 한다)을 지 하

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그 권리를 취득하기 하여 지 하 거

나 지 하여야 할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 거나 회수할 수 있

는 등의 총액을 과하게 될 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하며(동 법 제3조), 융상품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증서와 수탁자에

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의 수익권은 제외한다.원본 액과 회수할 액은

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수수료,보험회사의 험보험료,사업비 등은 원본 액

에서 제외된다.

2) 업행 규제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규율체계를 가지는 법으로서 자본시장에

서 이루어지는 행 에 한 법률이다.따라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융기

은 업종에 계없이 이 법의 용을 받게 된다.동 법은 6개의 융투자업에

공통 으로 용되는 공통 업행 규제와 융투자업별로 고유한 특성을 반

한 융업별 규제로 구분된다(자본시장법 제4장 제1 제2 ).12)

공통 업행 규제는 융투자업자가 융투자자를 상 로 업을 할 때 공

통 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신의성실의무,투자자구분,고객숙지원칙

(know-your-customer-rule)을 포함한 정성의 원칙, 합성의 원칙,설명의무,

부당권유 지,약 규제, 고규제,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

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융투자업을 수행하여야 하

12) 융투자업별 업행 규제로서 자기계약 지는 매매업자,임의매매 지는 개업자,

간 투자재산의 운용제한은 자산운용업자, 여 지는 자문․일임업자,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리는 자산보 리업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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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신의성실 의무의 주요 내용이다.13) 한 융투자업자는 융투자업

을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는 제삼자의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 는 문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각각에 하여

차등화 된 행 규제를 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

문투자자는 융투자상품에 한 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

어 투자에 따른 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한국은행, 융기 ,상

장법인 등이 이에 속한다.다만 문투자자 일반투자자와 같은 우를 원하

고 융투자업자가 이에 동의하면 해당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간주하고 일반투

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융투자업자가 생상품이나 융투자상품을 매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

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악해야하

는 것이 정성의 원칙에 포함되는 고객숙지원칙(know-your-customer-rule)이

다. 한 자본시장법은 융투자업자에게 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융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정한지의 여부를 단하여 결과를 해당투자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사실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일반투자자의 특성(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에 합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합성의 원칙이다. 합성의 원칙은 융

투자업자에게요구되는 요한의무 의하나로서고객숙지원칙(know-your-customer-rule)

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한 법률 의무사항이다.

설명의무란 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할 때 융투자

상품의 내용,투자에 수반하는 험, 융상품의 투자성에 한 구조와 성격,

기타 수수료 련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반드시 일반투

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 설명의무의 강제성을 해 요사항을 왜곡

는 락 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13) 국의 경우 "PrinciplesforBusiness"에서 신인의무(fiduciaryduty)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일본은 융상품거래법 제36조에서 성실공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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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이나 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를 지

한 규정이 부당권유의 지이다.자본시장법 제49조는 융투자업자의 일정한

부당투자권유를 지하고 있다.즉, 융투자업자가 “1.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 2.불확실한 사항에 하여 단정 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

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 3.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

지 아니하고 방문ㆍ 화 등 실시간 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 .다만,투자자

보호 건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를 제외한다.4.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 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 .다만,투자자 보호 건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를 제외

한다.5.그 밖에 투자자 보호 는 건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를 하는 것이 지된다.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성을 반 하여 4호의 재권유 지 규정의 용을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융투자업자는 약 의 제정․변경시 융 원회에 신

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리고 변경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시를 하여야 한다.

투자 고 규제를 살펴보면 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에 융투자상품에 한

고를 지하 다.그리고 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아니

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융투자업자의 명칭, 융투자상품의 내용,투자

에 따른 험,기타 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표시․ 고행 에 해서는 표시 고법을 용하도록 하

고 있다.

융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융투자업자의 설명의

무 반으로 발생한 융투자자의 손해는 융투자업자가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



업권간 업행 규  차이   23

규제 명칭 근거 주요 내용

신의성실의무 37조
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융투자업을

수행

투자자 구분 46조
투자 험 감수 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문투자자로

구분

정성 원칙 46조의2

투자를 권유하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악해야 하며(know-your-customer-rule)

생상품 매 시 해당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정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 통보․확인을 받아야 함.

합성 원칙 46조
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는 불가

설명의무 47조
투자권유 시 융투자상품의 내용,투자에 따르는 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 음을 확인 받아야 함.

부당권유규제 49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 지(unsolicitedcall규제).보험상품은

제4호 재권유 지 규제 용 제외

약 규제 56조 약 의 제정․변경 시 융 원회 보고 공시의무화

고규제 57조
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 고 지, 융상품의

험 등 투자 고의 필수 포함내용 제시

손해배상책임 48조
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 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짐.

<표 Ⅱ-2>주요 공통 업행 규제

다. 보험업

1)보험상품의 정의

기존의 보험업법에는 보험상품에 한 개념 정의는 없었다.다만 상거래를

규율하는 상법에서 보험계약에 한 정의를 하고 있다.보험계약은 "당사자 일

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 하고 상 방이 재산 는 생명이나 신체에 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 액,기타의 여를 지 할 것을 약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상법 제638조).따라서 융상품에 한 보험업

법의 용 범 가 불명확한 이 존재한다.특히 자본시장법상 융투자상품이

포 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융투자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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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이의 해결을 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상품의 정의14)를 신설하 다.

재 입법 고된 개정안에서 보험상품을 일반 정의를 통해 포 으로 규정하

고,명시 인 포함과 명시 인 제외를 통해 보험상품의 구체성을 확보하 다.

보험상품을 “ 험보장을 목 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하여 기타의

여를 지 할 것을 약속하고 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험보장

의 발생원인 보장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제3보험상품으로

구분하 다.

2) 업행 규제

보험업에서 업행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제도는 약 제도, 매자격제도,

상품설명제도,불완 매 지제도,변액보험모집제도,온라인 매제도, 고제

도 등이 있다.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매․개발 등 업자

율성을 확 로 인한 불완 매 가능성이 두되고 있는데,이를 방지하기

해 보험회사의 업행 에 한 규제를 신설 는 강화하 다. 합성의 원칙

도입,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상품설명 정보제공 의무 강화,허

과장 고 규제근거 마련,기 서류 수 의무 신설 등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14)보험상품 정의 신설을 통해 융회사의 상품개발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해서는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규제 체계의 일 성을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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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행 규제 근거
 주요 내용

약 제도 §127
회사는 보험약 을 변경하는 경우 융 신고,보고

필요

매자격제도 §83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

상품설명제도 §95

모집을 해 사용하는 안내 자료에 소속회사 상호나

명칭,보험가입에 따른 권리나 의무,보장사항,해약

환 , 보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불완 매 지제도 §97
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에 한 지행 를 두어

불완 매 지를 유도하고 있음.

변액보험

모집제도


시행

령

감독

규정

법시행령 42조,감독규정 제7-45조,제4-41조,제41-3

조의 2에서 변액보험 모집에 한 규제를 함.

온라인 매제도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련 수사항에 모집은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

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은 지하며,청약철회도 가

능함.

고제도

보험

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제95조의4에서 모집 고 련 수사

항을 규제

주 :1)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보험업법임.

2)변액보험은 원 보장형과 원 손실형으로 나뉘며 원 보장형은 보험업법만

용을 받음.

<표 Ⅱ-3>보험 업행 규제

라. 행업

1)은행상품의 정의

은행법에서는 은행상품에 한 명시 이고 포 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

다.다만,은행업의 정의에서 은행이 취 하고 있는 상품의 범 를 유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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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가능하다.“은행업이라 함은 의 수입,유가증권,기타 채무증서의 발

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 을 출

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5)즉,은행법의

경우 ‘ ’에 한 별도의 정의 없이 ‘ 의 수입’이라는 표 을 사용하여

은행업을 정의하고 있다.여신상품에 해서도 은행업 정의에서 ‘출’로만 규

정하고 명시 인 개념정의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2) 업행 규제

은행법에서 명시된 업행 에 한 규제는 지업무와 신용공여한도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신용공여한도제도는 직 행 규제라기 보다는 은행에 신용

험이 집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간 건 성감독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16) 지업무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업무용부동산소유 한도,비업무

용부동산 소유 지,부당 출 지 등이 있다.소비자보호를 한 업행 에

한 규제는 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임하여 운용하

고 있다.

3. 권역별 업행 규  차이 비교

본 에서는 보험산업의 업행 규제를 심으로 하여 약 제도, 매자격

제도,상품설명제도,불완 매 지제도, 고제도 법령 반 시 제재조치에

한 권역별 규제의 내용과 차이 을 살펴본다.

15)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16)신용공여한도제는 업행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집 험(concentrationrisk)을 통제하

는 건 성규제라고 하는 것이 더욱 하다.그러나 자산운용을 직 으로 제약한다

는 측면에서 편의상 행 심의 규제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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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도

융거래 약 은 융기 과 소비자가 지켜야할 거래의 기본 인 약속을 규

정한 것으로 융기 과 고객 간의 공정한 거래의 기본을 설정하기 해 규제

기 감독 하에 표 약 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융거래약 의 경우 각 융권역별로 약 의 규제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먼

, 융기 반의 약 에 한 규제는「상법」,「약 의규제에 한법률」등

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업법 별로 약 에 한 규제근거를 두고 있다.은행과

보험의 경우에는 약 에 한 규제근거가 비교 자세하게 되어 있어 약 과

련한 체계 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융투자업에서도 약 과 련하여 자

본시장법의 규제가 존재하지만 세부 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먼 약 의 작성과 련하여,보험업에서는 약 의 작성과 필수기재사항에

해 보험업 감독규정 제7-58조 제7-59조에서 구체 으로 설명하고 있다.

약 을 작성할 때 보험계약자가 약 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

시하도록 하 으며,소비자의 이해,합리 기 수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않

도록 하며 상법이나 약 의규제에 한법률 등에 따른 련법령을 따라야 한다.

감독규정 제7-59조에서는 보험 지 사유,보험계약무효사유,면책사유 등 약

기재 시 필수 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 보험약 의

필수기재사항 등에 한 심사항목 열거에 해서도 감독규정 제7-83조에서 근

거를 제시하고 있다.

약 의 작성 운용기 에 해서 은행업 감독규정 제85조에서 포 으로

설명 하고 있다.동규정에서는 융기 이용자의 권익보호,신의성실 원칙

수,건 한 융거래질서 유지 약 의규제에 한법률 등 계법령에 배되

지 않아야 된다는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약 의 작성은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조를 용하고 운용

기 심사항목에 해서는 융투자회사의 약 운용에 한 규정을 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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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작성

원칙

․감독규정 제7-58조

(약 의 작성원칙)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조

(약 의 작성 설명의

무)

․감독규정 제85조

(약 의 작성

운용기 )

-소비자 이해,합리 기

수 ,사회 공익에 반하

지 않도록 하며 계약법,약

규제법 등 련법령을

배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표 약 용

-사업자는 고객이 약

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표

화·체계화된 용어를 사

용하고,약 의 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하여 약 을 작성(제1

항)

- 융기 이용자의

권익보호,신의성

실 원칙 수,

건 한 융거래

질서 유지 약

의규제에 한

법률 등 계법령

에 배되지 않아

야 함을 명시

약

필수

기재

사항

․감독규정 제7-59조

(필수기재사항)

․ 융투자회사의 약

운용에 한 규정 제3

조(표 약 의 사용)

×

-보험 지 사유,보험계약

무효사유,면책사유,보험회

사의 의무범 이행시

기,계약자 등이 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받는 손

실,계약 해지시 당사자 권

리,배당사항,변동 부여

부, 자보험보호여부

- 융투자회사는 업무와

련하여 회가 정한

표 약 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우선 으로

사용하여야 함.

약

심사

항목

․ 감독규정 제7-83조(약 )

․ 융투자회사의 약

운용에 한 규정 제6

조(약 의 심사)

․ 감독규정 제87조

(심사기 )

- 보험약 의 필수기재사항

등에 한 심사항목 열거

-규정 제6조에서 융투

자 회에 보고한 약

의 심사항목을 열거

<표 Ⅱ-4>약 작성 필수기재사항

약 변경신고 제출서류는 각 업법별로 명시 인 근거를 두고 있다.약

변경신고는 융권역별 공통사항으로 약 을 제정 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융 원회에 신고를 하여야한다.17)변경내용이 융 원회가 정하는 기

17)보험업법 제127조,자본시장법 제56조,은행법 제52조에서 각각 이에 한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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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할 경우 보험업법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자본시장법은 변경후

7일이내,은행법은 변경 후 1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보험업에서는 약

변경시 신고서,기 서류,선임계리사 확인서,요율산출기 확인서 등의 서

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은행업과 융투자업에서는 제출서류에 해서 포

으로 정의되어있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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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변

경

신

고

․법 제127조

(기 서류변경의 신고)
․법 제56조(약 )

․법 제52조

(약 의 변경 등)

-시행 정일 30일 에 신

고,단 변경내용이

융 원회가 정하는 기

에 부합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 종

료 후 10일 이내에

융 원회에 제출함으로

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

-약 의 제정 는 변

경시 미리 신고하여

야 하며,다만 약

내용 투자자의

권리 는 의무와

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거나,표 약

을 그 로 사용하

거나,다른 융투

자업자가 이미 융

원회에 신고한 약

의 내용과 같거

나, 문투자자만을

상으로 하는 약

을 제정 는 변경

하는 경우에는 제정

변경 후 7일 이

내에 융 원회

회에 보고하여야

함.

-약 의 제정 는

변경시 미리 신고

하되,이용자의 권

익이나 의무에 불

리한 향이 없는

경우로서 융

원회가 정하는 경

우에는 제정 는

변경 후 10일 이

내 보고할 수 있

음.

약

변

경

시

제

출

서

류

명

시

․감독규정 제7-81조(제출

서류)

․ 융투자회사의 약

운용에 한 규정 제

4조(개별약 의 사

용)

․감독업무 시행세

칙 제60조(약 의

제출)

-보험약 변경시 신고서,

기 서류,선임계리사 확

인서, 요율산출기 확인

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

-별도의 약 을 제정

하거나 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 과 계서류를

융투자 회에 보고

-약 제정 변

경시 당해 약 과

약 내용을 이해

하는데 필요한

련서류를 감독원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

<표 Ⅱ-5>약 변경신고 제출서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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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 을 교

부하고 그 약 의 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이것이 보험자의 약

교부․명시 의무이다.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인 동의로

이루어지나, 험단체를 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

험계약자를 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 으로 하고,그 계약조항은

보통보험약 에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사 에 약 의 내용을 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의무를 보험

회사에게 지우는 것이다.은행업에서 명시 으로 약 교부의 의무를 두지는 않

고 있지만,계약체결시 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18),

동 세칙에서는 약 의 해석 는 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자본시장법에서의 약 교부의무 약 설명의 의무는 약 의 규제에

한 법률을 용한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약

교

부

의

무

․상법 제638조의 3

(보험약 의 교부명시

의무)

․약 의규제에 한법

률 제3조(약 의작성

설명의무)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조(약 의작성

설명의무)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약 을 교부하

여야 함.

-고객의 요구 시 당해

약 의 사본을 고객

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2항).

-고객의 요구 시 당해

약 의 사본을 고객

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2항).

약

설

명

의

무

․상법 제638조의 3(보험

약 의 교부명시 의무)

․약 의규제에 한법

률 제3조(약 의작성

설명의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제63조

(약 해석 운용)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약 의 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약 에 정해져 있는

요한 내용을 고객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제3항).

-계약체결 시 약 내용

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함(제5항).

<표 Ⅱ-6>약 교부 설명의 의무

18)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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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공

시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

의 공시 등)2항
․법 제56조(약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제63조(약 해

석 운용)

-보험회사는 보험약 (변경

보험약 매 지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

약 포함)을 보험회사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야 함.

- 융투자업자는 약 을

제정 는 변경한 경

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여야 함(제2항).

-약 을 이용자가 언

제든지 열람 는 수

령할 수 있도록 융

기 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시하고,

업 에 인쇄물 는

고객 용 단말기 등

을 통해 비치하여야

함.단,개인을 상

으로 하는 융상품

을 취 하지 않는

융기 은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제6항).

<표 Ⅱ-7>약 공시

각 융권역별로 약 공시에 한 규제 근거가 존재한다.19)보험업과 융투

자업의 경우 약 을 제정 는 변경한 경우 해당 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은행업의 경우 약 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는 수령할

수 있도록 융기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 에 인쇄물 는 고

객 용 단말기 등을 통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매자격 도

보험업과 융투자업의 경우 각 업법에서 보험 융상품의 매를 한

매자격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은행업의 경우 매자격제도에 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다.보험설계사,보험 리 ,보험 개사,보험회사

19)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2항,자본시장법 제56조,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3조에서

각각 약 공시에 한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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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융기 리 등이 계약모집을 할 수가 있다. 융투자업에서는 투자

권유 행인의 자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회의

시험을 통과한 자 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보험설계사,보험 리 는

보험 개사 등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융 원회의 인

정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는 투자권유가 가능하다.은행법에는 출상품 모집

과 련하여 모집인을 둘 수 있지만 출모집인의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다만, 출모집인의 등록요건은 융감독원의 은행 출모집인 등록제의 실

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 출모집 탁업체 은행 출상담사 등록에 한

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은행업에서 융투자형 상품을 매할 경우에는 자

본시장법의 용을 받게 된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모

집

자

격

제

한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시행령 제56조(투자권

유 행인의 자격)
×

-보험설계사,보험 리 ,보

험 개사,보험회사 임직

원,보험 리 는 보험

개사의 임원 는 사용

인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

할 자로 신고된 자(제1항),

융기 리 (제2항)

- 회에서 시행하는 투

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

을 검증할 수 있는 시

험에 합격한 자,보험

설계사․보험 리

는 보험 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개인으로

서 보험모집에 종사하

고 있는 자(집합투자증

권의 투자권유를 행

하는 경우에만 해당)(제

1항)로서 회가 정하

여 융 원회의 인정

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제2항)

<표 Ⅱ-8>모집자격 제한제도

보험업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분야 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차에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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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융투자업의 경우도 보험업과 동일

하여 자본시장법 제51조에서 투자권유 행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등

록방법 차에 한 규정도 역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다

만,보험업에서는 모집인 등록 시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

별로 수수료는 차등 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융투자업에서는 등록수수료

납부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은행업의 경우 매자격제도의 법률 인 근거

는 존재하지 않지만 은행 출모집 탁업체 은행 출상담사 등록에 한

약에 의해 출모집인의 등록요건을 규제하고 있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등
록
요
건

규
정

․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7조(보험 리 의 등록),

제89조(보험 개사의 등록)

․법 제51조(투자권유

행인의 등록 등)

․은행 출모집 탁업체

출상담사 등록에

한 약안

-모집할 수 있는 자들을 생

명보험,손해보험,제3분야

보험으로 구분하여 등록요

건 등을 규정

- 융투자업자가 투자권

유를 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 행인의 요

건 규정

-은행과 출모집업무

탁계약을 체결한 개

인 법인에 한 등

록요건규정

등
록
방
법

차
에

한

규
정

․시행령 제27조(설계사의 구

분 등록요건),제30조(보

험 리 의 구분 등록요건),

제34조(보험 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시행령 제58조(등록의

방법 차 등)
×

등
록
수
수
료

․시행규칙 제28조

(등록수수료)
× ×

-설계사 6천, 리 2만,

개사(개인 5만,법인 20만),

융기 리 100만원

<표 Ⅱ-9>등록에 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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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비

면

채

모

집

규

제

․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

한 모집 등 련 수사항),

시행령 43조(통신수단을 이

용한 모집 는 청약의 철회

련 수사항)

× ×

-모집은 자격이 있는 자만 가

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

법은 지하며,청약철회도

가능해야 함.(법 제96조)

- 화 모집시 보험계약자의

답변내용에 한 음성녹음

확보,자필서명 확보(시행령

제43조2항)

-사이버몰에는 약 내용 표시,

자서명을 받은경우외 자필

서명확보,보험험약과 증

서 수령여부 확인(시행령 제

43조4항)

<표 Ⅱ-10>비 면채 모집규제

보험업의 특성상 비 면채 (화,우편,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

는 경우 일정한 모집자격이 있는 자만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모집과

련한 주의사항을 엄격히 리하고 있다. 화로 모집을 할 때 보험계약자의 답

변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여 설명확인에 한 근거 자료로 보 하여야 하며 청

약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사이버몰에서는 자필서명을 자서

명으로 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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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품 명 도

융업자가 고객과 거래할 내용에 해 설명해 주면,고객은 거래 여부를

융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 하여 단 할 수 있는데 이를 상품설명의무라 한

다. 융투자업에서는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융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험 등을

설명하고 이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보험업에서는 보험약 의 교부명시

의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 의 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보

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에 보험안내자료

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여 간 인 방식의 설

명의무를 부여하여 왔다.그러나 재 입법 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를 보험업법 개정안에 도입하여 명시 인 근거

를 마련하고 있다.보험상품을 매할 때 보장내용,보험 지 사유 등 주요

사항에 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 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업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융거래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융기 은 융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하여 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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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설

명

의

무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

의 교부명시 의무)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고-

제95조의2(설명의무)

․법 제47조(설명의무)
․감독규정 제89조(

융거래조건 공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

의 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함.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

2에서 보험상품 매시 보

장내용,보험 지 사유

등 주요 사항에 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 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

록 규정

-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융투자상품

의 내용,투자에 따

르는 험 등을 설

명하여야 함(제1항).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

음을 서명,기명날

인,녹취 등의 방법

으로 확인받아야 함

(제2항).

- 융기 은 융기

이용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하

여 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

확하게 공시하여야

함.

<표 Ⅱ-11>규제설명의무 확인에 한 규제

상품 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융권역별로 구체화 되어 있다.먼 보험업을

살펴보면,보험업법 제95조에서 보험안내자료에 한 설명이 있으며 시행령에

서 구체 인 기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

하기 에 상호․명칭,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사항,보험약 의 보장사항,

해약환 , 자보호와 련된 사항,변액보험자산의 원본손실 가능성,보험

지 제한 조건 등이 보험안내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융투자업도 자본시

장법에서 투자설명서의 작성과 공시에 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투자

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

을 락하지 말아야 한다.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는 매출가액,청약기간,납부기간,해당 증

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등이 있다.은행의 경우 세부 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 으로 규제하고 있다.은행업 감독규정 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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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융거래조건 공시를 보면 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

야 하고 상품의 거래조건 공시에 있어 오해․분쟁야기 우려 문구 표시는 지

하고 있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안

내

자

료

의

기

재

사

항

․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자

료의 기재사항 등)

․법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시행령 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감독규정 제89

조( 융거래조

건 공시)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

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

게 귀속된다는 사실과 최

로 보장되는 보험 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42

조 제1항)

-계약내용과 다른 사항,선택

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열거하거나 다른 회

사와 비교 등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제2항)

-추가로 안내자료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으로 보험 이

리연동되는 경우 용

리 보험 변동에 한

사항,보험 지 제한 조

건,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심사 리번호,보험

상담/분쟁해결에 한 사항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

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

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

을 락하여서는 안됨.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증

권신고의 효력발생일,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는 매출

가액, 청약기간, 납부기간,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증

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

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

는 뜻,청약일 날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

재사항이 진실 는 정확하

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는 승

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등

이 기재되어야 함.

- 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

하여야 함.

-상품의 거래조

건 공시에 있

어 오해․분쟁

야기 우려 문

구 표시 지

<표 Ⅱ-12>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보험업에서는 2007년 4월부터 단계별 보험안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의 제2항에서 보험모집단계별 보험약 보험안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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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계약체결 에는 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보험약

청약서부본을 달하고 계약체결 후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하고 보험계약

리내용을 년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변액보험 퇴직연

실 배당의 경우 운용설명서도 교부하고 계약체결 후 보험계약 리내용을 반기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융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124조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는 증권의 취득이나 매도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공시 제도는 각 권역별로 공시규정이 존재하고 있다.은행과 보험20)은

각각 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상품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고 융투

자업은 자본시장법에서 상품공시를 명시하고 있다.

20)보험정보공시제도는 경 공시와 보험상품공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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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 자본시장 은행

단

계

별

안

내

자

료

제

도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

의 공시 등)

․법 제124조 (정당한 투

자설명서의 사용)
×

- 보험모집단계별 보험약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

공해야 함(제2항).

*권유시 :가입설계서 제공

*청약시 :상품설명서,보험

계약 청약서부본 보험

약 ,변액보험의 경우 운

용설명서 제공, 요내용

설명

*승낙시 :지체없이 보험증

권을 교부

* 1년이상 경과된 경우 :

보험계약 리내용을 연 1

회 이상 제공,변액보험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제

공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함.

- 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문투자자,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에게 투자

설명서를 미리 교부하

지 않으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

정

상

품

공

시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

의 공시 등)

․법 제123조 (투자설명

서의 작성·공시)

․시행령 131조 (투자설

명서의 작성·공시)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70조,제72조,제

73조의2

-상품목록,가입설계서,보험

안내자료 운용설명서,계

약 리내용 등

- 축상품, 출상품,

생상품의 필요공

시사항 규정

<표 Ⅱ-13>단계별 안내자료 상품공시

라. 불완 매 지 도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

매를 방지하기 하여 보험업법에서 모집종사자의 지행 를 규정하고 있으

며, 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서 융투자상품의 불완 매 방지를 해 엄

격한 업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권간 업행 규  차이   41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은 부실고지 지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보험업

법 제97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에 한 지행 를 두어 매 지를

유도하고 있다.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요한 사항들을 왜곡하여 알리거

나 는 요사항들을 락시키는 행 등을 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7

조에서는 융투자상품의 가치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해

왜곡된 설명이나 락 등을 지하고 있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부

실

고

지

지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에 한 지행 )
․법 제47조(설명의무) ×

-보험계약자 는 피보험자에

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

의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

니하는 행 지

-투자자의 합리 인 투자

단 는 해당 융투

자상품의 가치에

한 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을 거짓 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요사항을 락하여서

는 안 됨.

<표 Ⅱ-14>부실고지 지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지 규정은 각 권역별로 존재한다.계약내용의 구체

인 근거나 객 인 기 없이 타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계약이 우월하다

고 알리는 행 는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지하고 있다. 융투자상품의

비교 고에도 보험업과 동일한 규정이 용되는데 융투자상품을 비교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융투자상품이 불리한 것으로 표시할 수 없다.은행업

도 이와 동일하며 다른 유상품을 비교할 때는 구체 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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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계

약

내

용

의

일

부

비

교

지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에 한 지행 )

․시행령 제60조

(투자 고)제3항

․ 융거래조건 공시

사항

(감독규정 제98조)

-계약내용의 일부에 하여

비교 상 근거기 을 명

시하지 아니하거나 객

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계

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

약이 우량 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 지

(투자 고 수사항 규정)

-수익률이나 운용실 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

익률이나 운용실 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

나 운용실 만을 표시

하지 아니할 것

- 융투자상품의 비교

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

른 융투자상품이 열

등하거나 불리한 것으

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구체 인 근거와 내

용을 제시하지 아니

하면서 혹 이거

나 타 융상품보다

비교우 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 지

<표 Ⅱ-15>계약내용의 일부비교 지

사회경제 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은 융 권역별로 엄격

히 지를 하고 있다.보험에서는 보험업법 제98조를 두어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과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형태의 특별이

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 를 지하고 있다. 융투자업은 자본시장

법에서 손실보 등의 지조항을 두어 손실보 이익의 보장,사후 이익제

공을 엄격히 지하고 있으며,은행법 제81조에서는 통상 인 수 을 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 를 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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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특

별

이

익

제

공

지

․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지)

․법 제55조

(손실보 등의 지)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지사항 등)

- 품,기 서류에서 정한 사

유가 아닌 보험료할인

는 수수료의 지 ,기 서

류에서 정한 액보다 많

은 보험 액의 지 약속,

보험료 납, 출이자

납 등 지

-손실보 이익의 보

장,사후 이익제공

지

-통상 인 수 을

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 지

<표 Ⅱ-16>특별이익 제공 지

불완 매를 방지하기 해 보험업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1조의 모

집질서 확립을 두어 부당한 모집행 나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합리 이고 공

정한 업풍토를 조성하고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융투자업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는 투자 개업자,그리고 집합투자

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 나 인 인 시세형성 행 ,특정 집합투자기

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 등을 지

하고 있다.은행업에서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 불건 업행 지조

항을 두어 융기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 한 융거래

질서를 문란 할 우려가 있는 행 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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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 자본시장 은행

불건

업

행

지

․감독규정 제4-31조

(모집질서확립)

․법 제71조,제85조(불건

업행 의 지),

시행령 제87조,제99

조,제109조(불건

업행 의 지)

․감독규정 제88조

(불건 업행 지)

-부당한 모집행 나 과당

경쟁을 하지 말고 합리

이고 공정한 업풍토

를 조성하고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한 내용

등을 규정

-투자매매업자 는 투

자 개업자,그리고 집

합 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 나 인

인 시세형성 행

등을 규정

-여신취 과 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

는 의 구속행 ,

융기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

해하거나 건 한

융거래질서를 문란

할 우려가 있는 행

지

<표 Ⅱ-17>불건 업행 지

마. 고 도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 고에 한 규정이 존재하나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

고행 에 한 문 인 규제는 부재하 으며 고에 한 일반법률인 표

시․ 고에 한 법률을 용하여 왔다. 융감독원에서 정한 보험상품 매

고 가이드라인과 보험상품 매 고 가이드라인을 수하 는데, 고표시사항

규정 보험상품을 고할 경우 내부통제기 을 수립하여 운 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조의 2에 이의 근거를 두고 있다.보험업은 표시 고의 공정화

에 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표시 지사항을 규제하여 오고 있다.그러나

입법 고한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고시 필수포함사항 지사항 등 허 ․과장 고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 다.계약 상품설명서․약 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변액보험

련 원본손실 가능성 등이 고의 필수 포함사항이다. 한 지사항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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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렴하다고 표시하는 행

,보장 액이 큰 특정 내용만 고하는 행 등을 들 수 있다.

융투자업의 경우 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안될 사항을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융투자업자의 명칭, 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험,기타 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표시․ 고행 에 해서는 표시 고법을 용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시간 인 제약 등으로 인해 필요한 공

시사항 부를 고에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다만,이런 경우

에 상품내용 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그 외 은행업은

고표시 지사항을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규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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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고

표

시

사

항

규

정

․감독규정 제4-35조의2(고의

내부통제),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

(모집 고 련 수사항)

․법 제57조

(투자 고)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78조(필요공시사항의

용 외)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고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제작

내용에 있어서 내부통제기

을 수립하여 운 하여야 함

- 변액보험(DC형)을 고하는

경우,원본손실가능성과 계약

자 귀속,과거운용실 을 시

으로 포함하여 고하는 경

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라는 , 자보호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한다는 포함

- 회는 고기 을 정하고 심

사할 수 있음.

- 융투자업자 명칭,

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험 등

의 사항을 반드시 표

시

-신문,잡지 등 인쇄물

에 의한 고와 텔

비 ,라디오 등 방송

에 의한 고의 경우

등 고게재면 는

고시간의 제약으로

필요공시사항을 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일부 는 부를 생

략할 수 있음.다만,

생략된 내용에 하여

는 상품내용설명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함.

-개정안 제95조의4(모집 고

련 수사항)에 의하면 계약

상품설명서․약 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변액보험

련 원본손실 가능성 등이

필수 포함 사항

고

표

시

지

사

항

규

정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

률 제3조(부당한 표시· 고행

의 지),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모집 고 련 수

사항)제3항

․법 제57조

(투자 고)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제3조(부당

한 표시· 고행 의

지)

-허 ·과장의 표시· 고,기만

인 표시· 고,부당하게 비교

하는 표시· 고,비방 인 표

시· 고 지

-손실보 는 이익보

장으로 오인 하는

표시 지

-허 ·과장의 표시·

고,기만 인 표시·

고,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고, 비방 인

표시· 고 지

-개정안 제95조의4(모집 고

련 수사항)에 의하면 합리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렴하다

고 표시하는 행 ,보장 액이

큰 특정 내용만 고하는 행

등이 지사항

<표 Ⅱ-18> 고표시사항 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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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업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투자 고에 한 제한이 있으나,보험

과 은행은 고제한에 한 명문의 규제가 없다.자본시장법 제57조를 살펴보

면 투자 고는 융투자 회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고

제

한

× ․법 제57조(투자 고) ×

- 투자 고는 융투자

회사(회,발행자 등

포함)만 할 수 있도록

규정

-무인가 업자,외국 융

투자회사 등 융투자

업자가 아닌 자의 융

투자업 고 지

<표 Ⅱ-19> 고제한

. 변액보험 업행 규

융투자업에서 융투자상품은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정의한

다.그러므로 원본손실이 있는 보험상품은 자본시장법의 용을 받게 되고 원

본보장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업법의 업행 규제를 받게 된다.특히,변액보

험상품의 경우 투자실 에 따라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투자성 변액보

험과 원본을 보장해 주는 원본 보장형 변액보험의 두 가지 상품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원본보장형의 변액보험상품은 보험업법의 업행 규제를 받게 되지만

투자성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공통 업행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보험업법의 업행 규제도 받기 때문에 이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융투자형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업행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신의성실의무,설명의무,고객의 특성을 악할 의무, 합성원칙, 고규제,부

당권유 지(재권유 규제는 보험상품 용 제외)등이 이에 해당한다.보험업법

은 변액보험운용설명서 제공 요사항 설명의무,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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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한 수사항,변액보험 고의 내부통제 등의 변액보

험 모집규제를 추가 으로 용하고 있다.

투자성 (자본시장법) 원 보장형 (보험업법)

신의
성실
의무

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한 수
사항)제1항 2호

투자자
구분

법 제46조
(합성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합성 원칙 도입)

설명
의무

법 제47조
(설명의무)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2(보험상품 설명의무 도
입),법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등),감
독규정 제7-45조 ①,③(보험상품의 공시 등)

NYC
Rule

법 제46조의2
(정성의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고-합성 원칙 도입(§95의3)

부당
권유
지

법 제49조
(부당권유의 지)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한 수
사항)

투자
권유
칙

법 제50조
(투자권유 칙)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에 한 수
사항)

고
규제

법 제57조
(투자 고) 감독규정 제4-35조의2(고의 내부통제)

손해
배상
책임

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법 제102조 (모집을 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모집
자격
제도

시행령 제56조
(투자권유 행인의 자격)

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 문인력 확보의무
등),제4-41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한 연수)

<표 Ⅱ-20>투자성 원 보장형 변액보험 업행 규제

입법 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성의 원칙은 이 규제의 문

제 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내방고객을 상 로 상품을 매하는 타

융권은 정보를 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수집에도 어려움이 없지만,보

험은 비자발 상품으로 먼 고객을 발견하는데서 시작하여 지속 인 방문 등

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체결 고객정보를 악해야 할

경우에 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합성의 원칙이 도입

되면 보험상품 가입의 복잡성 증가 복․과다서류 징구21)에 따른 고객의

21)보험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청약서,정보활용동의서,주요내용안내확인서(변액보험),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등 재의과다한서류에더하여 합성원칙확인서(가칭)등 유사내용의서류를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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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증 가 우려된다. 한,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실을

감안하면 고객의 재산상태에 한 질문은 부정 인 반응을 불러 올 수 있다.

합

성

의

원

칙

자본시장법 제46조 (합성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

(합성 원칙)도입

① 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

자인지 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

자권유를 하기 에 면담·질문 등을 통

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악하고,일

반투자자로부터 서명(「 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서명을 포함한

다.이하 같다),기명날인,녹취,그 밖

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을 받아 이를 유지· 리하여야 하며,확

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

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① 보험회사 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

약 체결을 권유하기 에 면담 는 질

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재산상

황,보험가입 목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서명을 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 리하여야 하

며,확인받은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에

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재산

상황,보험가입 목 다른 보험의 가

입여부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

에게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

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제1항 제2항을 용하는 보험상

품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험회사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

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 받아야 할

내용 확인 내용의 유지ㆍ 리기간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Ⅱ-21> 합성의 원칙

로 작성,보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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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행 규  시 처벌규

일반 으로 융감독기 의 주요역할은 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

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융기 임직원에 한 제재조치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도구로 인식된다. 융기 에 한 제재는 업행 규제

반에 한 제재와 건 성 련 규제 반에 한 제재로 크게 나 수 있다.감

독,조사 제재에 한 권한을 임받은 융 원회와 융감독원이 업상

법령 반에 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행 업상 제재 체계는 제재방식 기 으로 처벌과 비 처벌로

분류 할 수 있으며,제재 상 기 으로는 기 ,임원 직원에 한 제재로

분류된다. 처벌(financialpenalty)은 크게 행정 처분이 강한 과태료

과징 22)과 형사처벌로 분류될 수 있는 벌 23)으로 분류 할 수 있다.비

처벌로는 융기 에 한 업정지․기 경고,임직원에 한 직무정지․문책

경고24)등이 있다.

1)약 제도

약 교부의무 는 약 설명의무를 반하 을 경우 처벌조항은 개별 업법에

서는 존재하지 않으며,약 의규제에 한법률을 공통 으로 용하고 있다.약

교부의무나 약 설명의무를 반하 을 경우 사업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약 변경신고와 련하여 보험회사가 규정을 반하 을 경우 1

22)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반 행 에 한 벌의 일종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에 한

반정도가 비교 가벼운 경우에 부과하는 인 제재조치를 의미한다.과징 은

행정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에게 행정기 이 부과․징수하는 인 제재

조치이며,만약 경제 이익을 얻을 것이 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도록

행정제재 으로 부과된다.

23)벌 은 형법이 정한 재산형으로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 은 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한 형벌이며 납부 여부에 따라서 노역

과 체가 가능한 형벌이다.

24)임원에 한 제재로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 경고 등이 있고,직원에

한 제재로 면직,정직,감 ,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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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보험회사의 발기인 는 임원이 규정을

반하 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융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56조(약 )제1항을 반하 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동 법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보고 락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약

교부

의무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 의

교부명시 의무)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

3조(약 의작성 설명

의무)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조(약 의작성

설명의무)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

34조 제2항에 의해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함.

약

설명

의무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 의

교부명시 의무)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

3조(약 의작성 설명

의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

칙 제63조(약 해석

운용)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

34조 제2항에 의해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함.

약

변경

신고

․법 제127조

(기 서류변경의 신고)
․법 제56조(약 )

․법 제52조

(약 의 변경 등)

-보험회사가 제127조(기 서류변

경의 신고)의 규정을 반하여

신고 는 제출을 하지 아니

하고 기 서류를 변경한 때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 원․

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직무 행자 는 지배인이 제

127조(기 서류변경의 신고)의

규정을 반하여 신고 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 서

류를 변경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56조(약 )제1항을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약 을 제정

는 변경하거나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에 하여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함.

-제 56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하여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함.

×

<표 Ⅱ-22>약 제도 련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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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자격제도

비 면채 모집은 보험업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모집방식으로 비 면채 모

집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보험회사,보험회사

의 발기인 는 이사 등,규정 반자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보험회

사는 1천만원,보험회사의 발기인 규정 반 자는 5백만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모집 자격을 등록할 경우,보험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있다.그러나 융투자업에서 투자권유

행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융투자 문인력과 자격시험에

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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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비

면

채

모

집

규

제

․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

한 모집 등 련 수사항)
× ×

-보험회사가 제96조(통신수단

을 이용한 모집 등 련

수사항)의 규정을 반한 때

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함.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

원․이사․감사․검사인․청

산인,직무 행자 는 지배

인은 보험회사가 제96조(통

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련 수사항)의 규정을 반

한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함.

-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련 수사항)의

규정을 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

등

록

요

건

규

정

․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

록),제87조(보험 리 의 등

록),제89조(보험 개사의 등

록)

․법 제51조(투자권유

행인의 등록 등)제1

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보험설계사․보험 리

는 보험 개사의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

권유 행인 등록시

융투자 문인력과 자격

시험에 한 규정에 의

거 자격취소․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취함

×

<표 Ⅱ-23> 매자격제도 련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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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품설명제도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매시 보장내용,보험 지 사유 등 주요

사항에 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 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반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

보험료 100분의 25이하 범 내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 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할 때 융투자상품의 가치

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투자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 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반하여 확

인을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설

명

의

무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 의

교부명시 의무)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고-제

95조의2(설명의무)

․법 제47조(설명의무)
․감독규정 제89조

(융거래조건 공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 의

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보험업법 개정안 제196조 제3

항)제95조의2를 반한 때에

는 당해 보험회사 는 보험

매 문회사에 하여 해당 보

험계약의 수입보험료 100분의

25이하 범 내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음(다만 보험회사

는 보험 매 문회사가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47조 제2항을 반하

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표 Ⅱ-24>설명의무 련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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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서는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반과 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보험회사가 규정을 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을 반한 보험회사 발기인,이사,감사 는 규정을 반

한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융투자업에서는 투자설

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있다. 한,투자설명서의 요사

항에 하여 거짓의 기재 는 표시를 하거나 요사항을 기재 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2억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고 있다.그 밖

의 제출서류 요사항에 한 왜곡이나 기재 락의 경우 증권신고서상의 모

집가액 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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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 자본시장 은행

단계

별

안내

자료

제도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

의 공시 등)

․법 제124조 (정당한 투

자설명서의 사용)
×

×

-제124조(정당한 투자설

명서의 사용)제1항을

반하여 투자설명서

를 미리 교부하지 아

니하고 증권을 취득하

게 하거나 매도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

안내

자료

의

기재

사항

․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법 제123조 (투자설명

서의 작성·공시)

․시행령 131조 (투자설

명서의 작성·공시)

․감독규정 제89조(

융거래조건 공시)

-보험회사가 제95조(보험안내

자료)의 규정을 반한 때

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함.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

원․이사․감사․검사인․

청산인, 직무 행자 는

지배인은 보험회사가 제95

조(보험안내자료)의 규정을

반한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95조(보험안내자료)의 규정

을 반한 자는 5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함.

-투자설명서의 요사항

에 하여 거짓의 기

재 는 표시를 하거

나 요사항을 기재

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2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함.

-제119조,제122조 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

서·설명서,그 밖의 제

출서류 요사항에

하여 거짓의 기재

는 표시를 하거나

요사항을 기재 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

의 모집가액 는 매

출가액의 100분의 3(20

억원을 과하는 경우

에는 20억원)을 과하

지 아니하는 범 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음.

×

<표 Ⅱ-25>단계별 안내자료 련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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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불완 매 지제도

계약내용의 일부 비교 지 규정을 반한 자는 보험업법에서는 5백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한다.

그리고 특별이익의 제공 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융투자업에서는 융투자상품의 비교

고를 일부분만을 상으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한다.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한 명시 인 처벌조항은 존

재하지 않는다.다만 법․부당행 를 한 자로서 융기 는 융거래자에

게 상당한 손실을 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면직,정직,감

,견책 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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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계약

내용

의

일부

비교

지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에 한 지행 )
․ 법 제57조(투자 고)

․ 융거래조건 공시

사항 (감독규정 제

98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는 모집에 한 지행 )

제1항의 규정(부실고지,계

약내용 일부비교 등)을

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57조(투자 고)제1항

부터 제4항까지를

반하여 투자 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

특별

이익

제공

지

․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지)

․법 제55조(손실보 등

의 지)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지사항 등)

-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지)에서 규정한 품 등을

제공한 자 는 이를 요구하

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제98조의 규정을 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특

별이익의 제공 상이 된 해

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

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음.

-제55조(손실보 등의

지)를 반하는 행

를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함.

- 융기 검사 제

재에 한 규정에

의거 면직, 정직,

감 ,견책 는 주

의 등의 제재조치

부과

- 법․부당행 를 한

자로서 융기

는 융거래자에

게 상당한 손실을

래하거나 신용질

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표 Ⅱ-26>불완 매 지제도 련 처벌조항

자본시장법 제71조,제85조,제98조 는 제108조의 불건 업행 지를

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는 2억원 이하의 벌 형을 부과한다.그 외

불건 업행 련 반사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은행업에

서는 불건 업행 지와 련하여 은행법 제53조 융기 에 한 제재와

동 법 제54조 임․직원에 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구체 인 사항을 융

기 검사 제제에 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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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불건 업행 지 련 처벌조항

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불

건

업

행

지

․감독규정

제4-31조(모집

질서확립)

․법제71조,제85조,제

98조,제108조 (불건

업행 의 지)

․감독규정 제88조(불건 업행

지)

×

-제71조,제85조,제98

조 는 제108조(불

건 업행 의

지)를 반하는 행

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2

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함.

-제71조(제7호),제85

조(제8호),제98조(제

2항 제10호) 는

제108조(제9호)를

반하는 행 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 제53조 ( 융기 에 한 제재)

① 융 원회는 융기 이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는 지시

를 반하여 융기 의 건 한 경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

나 융감독원장으로 하여 당해

반행 의 지 경고 등 한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당해 반행 의 시정명령

2.6월 이내의 업의 일부정지

② 융 원회는 융기 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기

에 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업의 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

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

의 인가를 받은 경우

2.인가내용 는 인가조건에 반한

경우

3. 업의 정지기간 에 그 업을 한

경우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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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건

업

행

지

5.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에 반하여 자 는 투자자의 이

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개정 2000.1.21]

-법 제54조 (임·직원에 한 제재)

① 융 원회는 융기 의 임원이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는

지시를 고의로 반하거나 융기 의

건 한 운 을 크게 해치는 행 를 하

는 때에는 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

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

하거나 주주총회에 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융감독원

장으로 하여 경고 등 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융감독원장은 융기 의 직원이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는 지시를 고의로 반하거나 융

기 의 건 한 운 을 크게 해치는 행

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 ·견책

등 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융기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록참조>

5) 고제도

고표시사항이나 고표시 지사항 규정을 반하여 고하는 경우 보험업

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융투자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

의 벌 에 처한다.그리고 투자 고는 융투자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를 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은행업의 경우 고표시 지사항 규정을 반할 경우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을 용한다.따라서 공정거래 원회가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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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의 규정을 반하여 표시· 고행 를 한 사업자등에 하여는 통

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액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

에서 과징 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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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험 자본시장 은 행

고

표시

사항

규정

․감독규정 제4-35조의2(고

의 내부통제),보험업법 개

정안 제95조의4(모집 고

련 수사항)

․ 법 제57조(투자 고)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78조(필요공시사

항의 용 외)

-(보험업법 개정안 제196조제

1항제1호)제95조의4제1항

의 규정을 반하여 고하

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음.

-제57조(투자 고)제1항

부터 제4항까지를

반하여 투자 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

고

표시

지

사항

규정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

(모집 고 련 수사항)제

3항

․ 법 제57조(투자 고)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제3조(부

당한 표시· 고행

의 지)

-(보험업법 개정안 제196조제

1항제1호)제95조의4제3항

의 규정을 반하여 고하

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 을 부과할

수 있음.

-제57조(투자 고)제1항

부터 제4항까지를

반하여 투자 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공정거래 원회는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표시· 고

행 를 한 사업자등

에 하여는 통령

령이 정하는 매출액

에 100분의 2를 곱

한 액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

서 과징 을 부과

고

제한

× ․ 법 제57조(투자 고) ×

×

-제57조(투자 고)제1항

부터 제4항까지를

반하여 투자 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

<표 Ⅱ-28> 고제도 련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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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

약 제도는 개별 업법과 감독규정에서 약 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융기

반의 약 에 한 규제는 상법과 약 의규제에 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업법과 상법 그리고 약 의규제에 한법률을 혼용하여 약 을 규

제하고 있다. 매자격제도와 련하여 융투자업과 보험업에서는 이에 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보험업과 융투자업의 경우 모집이나 투자권유를 하

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매활동이나 투자권유 행 를 할

수 있도록 하 다.보험산업의 특성상 보험모집의 경우 비 면채 (화,우편,

컴퓨터통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비 면채 모집 련 차에 한

엄격한 규제를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명시하여 리하고 있다.불완 매를 감

소시키기 한 상품설명제도의 경우 개별 업법과 감독규정에서 공통 으로 규

제 근거를 두고 있으며,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권역별로 구체화 되어 있다.

한,불완 매 지에 한 규제를 개별 업법이나 하 법령에서 명시 으로 규

정하고 있다.이는 모든 융권역에서 불완 매에 한 규제를 함으로써

융소비자 보호를 한 정책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제도 역시 각

업법 는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을 용하고 있다. 부분의 업행

규제는 각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의 원칙과 련하여 입법 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

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간의 규제의 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정안의 통과는 투자성 변액보험상품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의 공통 업행 규

제를 받음과 동시에 보험업법상의 업행 규제도 같이 받게 됨을 의미한다.

보험은 비자발 상품으로 먼 고객을 발견하고 지속 인 방문 등을 통해 가

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따라서 체결 고객정보를 악해야 될

경우에 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합성의 원칙이 도입

되면 보험상품 가입의 복잡성 증가 복․과다서류 징구에 따른 고객의 불

편 증 가 우려된다. 한,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실을 감

안할 때 고객의 재산상태에 한 질문은 부정 인 반응을 불러 올 수 있다.따

라서 재 투자성 변액보험상품에 용 정인 합성원칙을 향후 다른 보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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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일 으로 용하기보다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 하여 보다 세분화된

합성원칙의 용이 필요하다.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와 련하여 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

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한다.동일 는 유사 사항에 한 반에 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

며,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

도 존재한다.

동일사항이나 유사사항 반에 하여 상이한 제재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

다.등록요건 규정을 반하 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설명의무를 반하 을 경우 보험업법 개

정안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에 비례한 과징 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시

장법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특별이익제공 지와

련하여서도 권역별로 상이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보험업에서는 이와 련

하여 3년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계

약에 해서는 과징 을 부과하고 있다. 융투자업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있다. 고표시 지사항 규정을 반하 을 경

우,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해당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

에서 과징 을 부과 할 수 있다.그리고 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은행업의 경우 고에 한

구체 인 제재근거는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을 용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고표시 지사항규정을 반할 경우

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 내에서 과징 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주체는 공

정거래 원회이다.

동일 는 유사 사항에 한 반에 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

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는 먼 단계별 안내자료제도에서

자본시장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보험업의 경우에는 이에 한 제재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은행의 경우

불건 업행 지와 련하여 은행법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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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융기 검사 제재에 한 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보험업에서

는 이와 련한 구체 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권간 업행 규제 반에 한 제재사항을 살펴보았을 때,동

일 는 유사사항에 한 제재 부과 시 권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즉,동일 는 유사 반 사항에 해 일부 산업에서는 과징 을 부과

하고 있는데 반해 타 권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권

역간 발생하고 있는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재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권역별 업행 규제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문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의 발생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첫째,자본시장법

을 제외한 우리나라 은행 보험업법은 일본의 법률체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따라서 일본의 융 련 법체계에서 존재하는 권역별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둘째,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규제차

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비 면채 모집에 한 규제는 보험산

업의 특수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보험산업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이러한 경우

규제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마지막으로 권역별 규제차이는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담당할 경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동일한 사안

에 한 규제가 여러 부처별로 나눠지면서 규제의 기 이 상이한 것들이 양산

되고 이에 의한 규제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업행 규 의 해외사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심으로 권역별 업행 규제에 한

차이를 조사하 다.권역별 업행 규제의 차이 을 조사한 결과, 합성원칙

에 한 규제의 복문제 발생 가능성과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에서 불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 다.따라서 본장에서는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

와 합성의 원칙에 한 융선진국의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1. 합 의 원칙25)

가. 미국

증권의 투자를 권유할 때 합성 원칙은 융산업규제국(FINRA:Financial

IndustryRegulatoryAuthority)등 자율규제기 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원은 1930년 의 간 이론(Shingletheory)2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간 이론

에 의해 SEC(증권거래 원회)는 이른바 투기성 가주(pennystock)27)의 거래

등에 한 합성원칙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투기성 가주에 한 규제를 하

다.

1934년 증권거래법은 NASD(미증권업 회)28)에게 공정하고 형평한 거래

원칙을 조장할 규칙제정권을 주었다.이후 1939년 NASD는 법의 규정에 따라

25) 합성의 원칙이란(Suitabilityrules)증권 등의 투자권유자가 투자상품에 한 의뢰를

받을 경우 투자자의 요구에 합한 투자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합한 투자가 아니면 고객에게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6)간 이론은 로커･딜러가 간 을 걸고 증권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에 하여 공

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묵시 인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론이

다.간 이론은 1943년 제2연방항소법원이 선고한 CharlesHughes&Co.v.증권거래

원회(SEC,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 결에서 최 로 채택되었다.

27)장외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의 주식을 말한다.

28)NationalAssociationofSecuritiesDea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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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NASD 규칙 2310에 의하면,회원이 고객에게

증권거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증권보유,재무상황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합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NASD의 규칙 2310

(a)항은 고객의 자발 인 정보제공을 제로 하는 규정이었지만,1990년에 추가

된 NASD규칙 2310의 b)항은 “SEC에 등록한 증권상품을 매할 때 증권

개인은 뮤추얼펀드(MoneyMarketMutualFund)에 투자하는 경우 기 투자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 해 거래를 추천함에 있어서 그 거래를 실행하

기 에 ①고객의 재무상황,②고객의 세 상태,③고객의 투자목 ,④고객

에 권유를 하는 때에 당해 회원 는 등록 리인에 의해 합리 이라고 생각되

거나 사용되는 그 밖의 정보이다”로 정보수집의무를 명시하여 고객의 지식이나

투자경험,재산상황 등 투자권유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하기

해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다.29)

보험업에서는 NAIC(미보험감독 의회)가 모델법 모델규칙을 채택하

고,많은 주정부가 이것을 바탕으로 보험법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각 주정

부가 보험사업의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변액상품에 해서는 복수의 규제

를 용 받게 된다.미국의 경우 증권법 등에서 증권의 정의가 폭넓게 되어 있

기 때문에,변액보험 상품도 증권에 해당한다.따라서 변액보험에 한 규제는

각 주의 보험법과 더불어 연방 증권3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30)

29) 합성원칙의 반유형으로서 부실표시,과잉권유,과당거래,손실부담약속행 등이 있

으며, 반시 사안에 따라 행정 제재,형사 제재,민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0) 를 들면,변액상품 모집인은 NASD에 등록하여 NASD회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그

리고 합성원칙을 포함한 NASD의 규칙을 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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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종류 근거법 규제 주체

변액보험․변액연 의

인수(발행)

각주 보험법

유가증권법(1933)

각주 보험청

증권거래 원회

변액보험․변액연 의

매

각주 보험법

유가증권법(1933)

유가증권거래법(1934)

각주 보험청

증권거래 원회

자료 :이상우,2008.

<표 Ⅲ-1>미국의 변액보험 규제

NAIC는 변액상품에 하여 모델법 모델규칙을 채택하고 있다.1974년에

채택된 변액생명보험모델규칙(VariableLifeInsuranceModelRegulation)에는

변액보험 모집인에 한 자격요건, 합성원칙,보험증권에 기재할 요사항,

특별계정의 설정 등의 업행 자산운용규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보

험상품으로서의 변액보험이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이 모델규

칙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합성원칙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회사에 사내기 의

작성을 부과하고 있다.즉,“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가입 목 ,투자목 ,재정

상태,니즈 등의 충분한 정보를 기 로 당해 상품의 구입이 비 고객에게

합한지에 한 합리 인 근거가 없을 경우 권유 매해서는 안 된다(§3c)”고

한다. 한 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한 수단으로 “연령,수입,배우자의 유무,

피부양자의 수 연령, 축 기타 자산가치, 재의 생명보험 가입의 상황”

등 투자자의 특성을 악할 의무를 부과하 다.

2003년에 고객과 상품을 한정하여 부분 인 합성원칙을 도입한 연 거래의

고령자보호모델규칙(Senior Protection in Annuity Transaction Model

Regulation)이31)채택되었다.2006년에는 연 거래의 합성모델규칙(Suitability

inAnnuityTransitionModelRegulation)을 새로이 채택하여 합성원칙과

31)그 내용을 살펴보면,규제 상은 고령(65세 이상)소비자에 한 연 (정액․변액)의

매이며 변액연 에 하여 NASD규칙을 수하면 본 규칙을 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고령소비자에게 연 추천 시 재무상태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령소비자에

게 합한 추천을 하여야 하며,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 는 태만한 경우에는 실제로

알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합리 인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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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NAIC의 이 규칙을 개정하 다.이 모델규칙은 종래 65세 이상에서만

인정되던 합성원칙을 모든 연 가입자를 상으로 확 하여,개인연 매

에 있어 모든 연령의 개인연 투자자에게 합성원칙과 감독기 이 용된다.

동 규칙은 “보험회사 는 매자가 소비자에게 연 는 연 승환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융상태,소비자의 세무상태,소비자의 투자목 ,그리고 보험

모집인 는 보험자(보험모집인이 없는 경우)가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용되거나 고려되는 기타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상당히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투자형 보험상품의 합성원칙과 련하여 2000년 NAIC에서「생명보험․

연 매의 합성」을 작성하 다.모델규칙의 안은 생명보험 상품을 포함

한 것이었으나 추후 연 만을 상으로 한 규칙으로 채택되었다.증권과 보험

의 상 정보공시․자기책임의 시,보험모집과 련한 모델규칙의 존재,

고객정보 수집 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업계가 반 하 기 때문이다.

나. 국

국은 1986년 융서비스법(FinancialServicesAct)을 제정하여 법률상으로

정부가 최종 인 권 융규제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나, 부분의 규제권한을

증권투자 원회(SIB,SecuritiesandInvestmentBoard)에 임하 고,증권투자

원회는 자율규제기 (SRO,SelfRegulatoryOrganization)을 설립하여 감독을

하는 체제 다.이러한 체제 개시 시에 “투자성․ 축성보험 투신의 매자는 독

립 개사(independentintermediary)32)이든가 속 리인(company representative,

tiedagent)의 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양극화 원칙33)이 도입되

었다.

32)독립 개사를 독립 융 개사(IFA:IndependentFinancialAdvisor)라고도 한다. 국에

서는 복잡한 축시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는 융기 과 결부되어 있는 개사나 독

립 융 개사의 투자조언에 의뢰하여 융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33)독립 개사는 독립 개사 회(FIMBRA:FinancialIntermediariesManagersandBrokers

Regulatory Association), 속 매원의 경우 속보험설계사 회(LAUTRO: Life

AssuranceandUnitTrustRegulatoryAssociation)가 자율규제기 으로서 감독을 하던

것으로 2004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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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합성원칙은 SIB규칙 수 에서 도입된 것이며,미국의 증권 련규제에

용되던 부분을 도입하 던 것이다. 합성원칙은 CoreRule16Suitability에

규정되어 있으며,고객에게 그 거래가 요할수록 요한 합성기 이 용된

다.SIB규칙에서는 합성원칙에 한 추상 인 규정34)이 도입되었는데,각종

SRO의 규칙에서는 SIB 규칙과 동등한 수 이상의 규칙을 책정하 고,

FIMBRA규칙 LAUTRO규칙에서도 SIB규칙을 구체화한 규정이 정해지는 것

으로 되었다.독립 개사를 상으로 한 FIMBRA규칙에서는35)고객의 사정을

아는 것(Know yourclient),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조언을 제공(Bestadvice),

투자에 수반하는 험성에 한 경고(Understandingofrisk)가 도입되었다.

속 매원을 상으로 한 LAUTRO규칙도 이와 유사하며,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조언을 제공(Bestadvice)과 련하여 투자자에게 합한 계약만을 추천할 것으

로 의무화 하 다.36)양극화규칙 도입 당시 합성원칙에 한 문서교부의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1995년에 투자성․ 축성보험 매에서 합성에 한 문

서교부(Reasonwhyletter)를 의무화 하 다.

2000년 융서비스시장법(FSMA,FinancialServiceMarketsAct)37)을 제정하

다.FSMA하에서 합성원칙이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 사용되었다.FSA 규

34)SIBRule,5.01:SuitabilityofInvestmentsandtransactionsinthem,5.02,5.03:Best

Advice.

35)FIMBRARules(C.ConductofBusiness)4.2:Know yourclient,4.3:Understandingof

risk,4.4:Bestadvice.

36)TheRulesofLAUTRO(Schedule2,Conductofconductformembers),6-8"Best

advicetobegiven".

37) 융서비스시장법은 종 의 개별법으로 존재하던 보험회사법,은행업법, 융서비스법,

주택공제조합법,공제조합법 등 5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감독당국을 융감독청

(FSA:FinancialServicesAuthority)으로 일원화 시킨 통합 융법이다.FSMA의 체계를

살펴보면,Part1은 FSA의 설치근거,Part2~8은 사 규제 는 건 성규제에 해당하는

융기 설립인가,행 사 승인, 융 업이 ,공시와 시장남용에 한 규제를 담고

있다.Part9~14는 FSA의 권한으로서 규제처분,제재조치, 장에 의한 수색,조사 등

각종 사후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Part15~17은 소비자 피해보상,옴부즈맨 등 소비자

보호 련 규정을 담고 있다.Part18~22에서는 증권거래소,어음결제소 등 자율규제시

스템 융 문가,회계사,보험계리사 등에 한 규정을 담고 있다.Part20~23에서는

기록유지 비 보호,통지 등 행정 차와 형사처벌 기소,손해배상과 용어 해석 등

에 련된 기타 내용들을 담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경 (200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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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서는 “투자 축성보험에 한 조언을 하는 경우,그 조언이 고객에게

합(suitable)하다는 합리 인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매자는 투신,투

자 축성보험의 매에 있어서 그 취 할 수 있는 상품 에서 최 인

(mostsuitable)것을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취 상품 에 고객에게

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추천을 하여서는 안 된다”38)고 정해져 있다.다

만, 융상품시장에서 업이 가능한 독립 융 개사(IFA)등의 경우 자신이 취

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가장 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하 다.

FSA는 투자조언(investmentadvice)을 할 때에 합성원칙을 용하고 있는

데,FSA가 정한 일정한 양식에 고객 정보의 수집의무와 합성통지서

(suitabilityletter)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합성통지서는 일정한 양식 없

이 매자의 자율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39)투자 축성 보험의 경

우 험선호도 가계상황을 고객으로부터 악해야 될 정보로 간주하고 있는

데,이들 정보에 해서는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형태에 한 규정은 없

다.규칙상 매원은 고객에게 수집한 정보가 올바른지에 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로 고객의 서명을 받고 있다.40)

보장성보험의41)경우 2005년 12월부터 FSA의 보험 업규칙(ICOB:Insurance

ConductofBusiness)42)의 용을 받고 있다.ICOB에서 비투자형보험의 경우

‘합한’(suit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가장 합한'(most

suitable)이라는 투자형보험상품의 합성원칙과는 다른 정의이다.보험 개인

38)COB5.3.5R.

39)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i)고객에 한 거래보고서,사실 확인서류 등으로 체가능,ii)

개인고객에게 개별 으로 작성 제공 필요,iii)알기 쉬운 용어로 기술하고, 문용어

에 해서는 설명이 필요,iv)정확하고 명료한 메시지 심으로 기재한다.

40)COB5.2.11G.

41) 국의 경우 2005년 EU보험 개사지침 EU비 면 매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보장성보

험 매 개사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그에 한 신 매규칙을 규정하 다.보다 자세

한 내용은 손 화(2007)를 참고한다.

42)보험 업규칙은 보험업자 는 보험 개사가 비투자보험과 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는 보험 개행 의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지켜야 할 업에 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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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성계약을 추천할 경우 그 시 에서 고객의 수요와 요구

에 합하도록 합리 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43)다만,보험 개인은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부 충족하는 보장성보험이 없는 경우 는 개인 으로

추천하는 시 에서 당해 계약에 의해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는 것을 고객에게 확인시키는 경우에는 고객의 모든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을 개인 으로 제안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거래상품

에 고객의 요구에 완 히 일치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그 취지를 고

객에게 완 히 이해시키면 고객의 요구 부에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품

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4)

보장성보험에 해서는 최 의 조언(Bestadvice)의무는 없다.따라서 속

매원 이외의 독립 융 개사 등에 하여 선량한 조언(Goodadvice)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객이 보장받기를 희망하는 험에 한 보장 수 이 충분한

것인가,계약의 비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면책사항이나 한도 액 등의 조건

에 한 조항 등이 보장성보험 계약의 합성원칙 평가 시에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이다.이러한 일반원칙 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고객정보수집의무,

문서교부의무가 도입되었는데,이러한 의무는 화에 의한 비 면 매에 해

서도 부과하고 있고, 화 매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후 명세서(statement)

를 속히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입년도 법률명 상상품 주요 내용

1986
융서비스법

체제
투자형보험 추상 인 규정(BestAdvice)

1995
융서비스법

체제

투자

축성보험

합성에 한 문서교부

(Reasonwhyletter)

2000
융서비스

시장법 체제

투자

축성보험
최 의 상품(mostsuitable)추천

2005
융서비스

시장법 체제
비투자형보험

완화된 합성원칙(GoodAdvice),

합한(suitable)상품 추천

<표 Ⅲ-2> 국의 합성원칙의 법률 근거와 주요내용

43)ICOB4.3.1R(1)

44)ICOB4.3.1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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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에서 투자자에게 부 합한 투자를 권유

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데,이것이 이른바 합성원칙이라고 불리어지고 있

다.45)미국에서 합성원칙을 자율 인 규범으로 발 시킨 것과 조 으로 일

본에서는 증권회사의 감독기 으로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만일

합성원칙에 반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회사 보험모집인에

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만(증권거래법 제56조 제1항 제3호,제64조의 5제1

항 제1호)반행 에 한 형사처벌은 정하여져 있지 않다.

융상품 매 등에 한 법률(이하 “ 융상품 매법”)46)에서는 설명의무

배상책임을 규정하 는데,설명의무의 해석기 으로서 합성원칙을 도입하

다.2006년 융상품 매법을 개정하 는데,개정 법률은 융상품 매업자의

고객에 한 민사상의 불법 행 책임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상과 범 를

확 하는 한편,단정 단 제공 등의 지규정을 신설하 다(동법 제4조).

융상품 매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고객에 한 설명은 고객의 지식,경험,재산

상황 당해 융상품의 매에 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 에 비추어서 당해고

객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정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따라

서 설명의무의 반은 융상품 매법상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이 된다.다만,

융상품 매법에서는 상을 포 인 융상품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동

법 제2조에 의해 상을 한정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융상품이 출 할 경우 이에 한 처리가 힘든 문제 이 발생한다.

2006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융상품거래법47)은 융상품마다 나 어져 있

던 법 규제를 소비자보호의 에서 포 으로 일원화하고, 한 문투자

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자유형에 응한 유연한 규제를 용하 다.

45)199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46) 융상품 매법은 융상품 매시 고객에 한 설명의무 부여 반에 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추정, 매업자에게 권유의 정성 확보에 한 지침 마련과 그것에

한 명확한 공표 의무를 부과하 다.

47) 융상품거래법은 국의 융시장서비스법을 모델로 한 법률로 증권거래법, 융선물거

래법,상품펀드법,투자자문업법,투자신탁법 등 5개의 융 련 법률을 통합한 법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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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거래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거래 시에는 투자자보호의 에서 업자에

해 엄격한 행 규제가 용되지만, 문투자자와의 거래에서는 행 규제의

일부가 용 면제 된다.

융상품거래법에서는 동일한 경제 기능을 갖는 융상품에 해 동일한

원칙을 용하는 에서 동법을 융상품의 매․권유에 한 일반 인 성

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융상품에 하여 행 규제를 업종에 불문하여 용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융상품거래법 제40조는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의 규

정을 받아들 는데,“ 융상품거래업자는 업무의 운 상황이 융상품 거래행

에 해 고객의 지식,경험,재산 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 에 비

추어 부 당한 권유를 하여 투자자보호를 결하게 되거나 결하게 될 염려가 있

는 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성원칙을 명시하

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2006)은 융상품거래법의 합성원칙을 용하고 있으나 세

부 시행방안에 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보험회사가 투자형보험상

품을 매할 때 합성원칙의 이행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융거래법상의 합성원칙과 동등한 수 의 합성원칙을 용해야 한다.다

만,개정된 보험감독지침에는 고객의 특성을 악할 의무를 직 으로 규제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합성원칙에 한 내부통제를 수립해야 하며,

이에 보험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48)개

별 업법에서 융상품거래법의 합성원칙 등과 같은 공통 업행 규제를 용

하도록 하는 까닭은 투자형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이 이미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융상품거래법의 직 인 규제가

48)필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TM․CM․DM 등 비 면채 의 엄격한 리

② 고객정보 수집 활동에 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방법과 충분한 설명방안

③ 수집한 고객정보를 기 로 합한 권유를 이행시 소비자 보호에 결여할 우려가 있는

지

④ 사후 으로 수집한 고객정보 보 방법과 합성을 검증하기 한 정보 활용 체제

⑤ 보험회사의 사 인 고객정보의 보호 활용방안

⑥ 자율 합성원칙의 수 여부에 한 내부 감사부문의 모니터링과 검증방안

이상우(2008),85p.



                                                      업행 규 의 해외사례 75

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비투자형보험상품과 련한 합성원칙은 용을 하고 있지 않

다.다만,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한 정보 수집활동과 의향확인서를 통해 고객

의 수요와 요구에 일치한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도입년도 법률명 상상품 주요 내용

2000 융상품 매법 동법에 열거한 융상품 설명의무 배상책임

2006 융상품 매법 투자상품 합성원칙 도입

2006 보험업법 개정 특정보험계약 합성원칙 도입

주 :특정보험계약은 변액보험․연 ,해약환 변동형보험․연 ,외화표시형보험․

연 을 상

자료 :이상우,2008.

<표 Ⅲ-3>일본의 합성원칙의 법률 근거와 주요내용

2. 법 상 에 한 재

가. 국

국의 경우 융서비스감독기구인 FSA가 행정 차에 의해 융제재를 부과

하고 있다.FSA의 제재는 제재제도의 공시와 이에 따른 제재의 정성 투

명성을 매우 시하여 운 하고 있다.과징 제재(penaltiesandcensures),

업무 지(prohibitionorders) 승인 철회(withdrawalofapproval),허가변경

취소(variationandcancellationofpermission), 지명령(injunction), 원상

회복명령(restitution and redress), 범법행 에 한 기소(prosecution of

criminaloffense)등과 같은 다양한 제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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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벌 부과액 £24,769,000 £16,905,000 £13,309,143 £5,341,500 £22,655,428

건수 32 20 28 22 49

자료 :FSA,http://www.fsa.gov.uk/Pages/About/Media/Facts/fines/

<표 Ⅲ-4>FSA의 제재 황:2004~2008

1)공개문책 처벌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반한 자에 해서는 공개 인 문책

(publiccensure) 처벌(financialpenalty)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FSMAsection66,HandbookEG7,DEPP6).49)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출을 지연하는 행 는 처벌의 상이 된다.FSA 핸드북

(DEPP6.5)에서 처벌의 정수 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 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부당행 의 성, 법․부당행 의 고의 는

과실 정도,과징 부과 상자의 재정상태,이익 는 손실회피 액, 법행

발생 후의 조치 상황,과거 제재 법 력,과거 FSA 다른 규제기

이 취한 제재 조치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 을 결정하고 있다. 융기 이나 개

인이 반사항으로 인해 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나 반사항의 정도가 심

각할 경우,그리고 과거 규제사항에 한 이행이 불량하 거나 반 경험이 있

는 경우에는 처벌을 실시한다. 반행 자가 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에 하여 극 보상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개 인

문책을 고려할 수 있다.

2)업무 지 승인철회

인가업자가 행하는 규제업무와 련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fitand

49)DEPP는 결정과정 처벌에 한 매뉴얼(DecisionProcedureandPenaltyManual,이

하 ‘DEPP’)이며,EG는 시행지침(EnforcementGuide,이하‘E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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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자의 직무수행에 한 지명령(prohibition

order)을 FSA에서 부과할 수 있다(FSMAsection56(1),(2)). 격요건에는 정직,

신실과 평 ,행 능력,재정 건 성이 포함된다. 한,FSA는 반행 자가

소비자나 융시스템에 미치는 험,과거의 제재 사실이나 FSA규정 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 지 명령의 용을 결정하며,이에 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인가업자는 지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이 지명령을 반한 경우 유죄로 벌 형을 부과하고 있다. 한,피승

인자가 승인을 받은 직무수행에 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그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FSMAsection63).50)

3)허가의 변경 취소

FSA는 융회사 허가받은 개인이 자격요건, 업요건 등 기본인․허가

기 에 미달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FSMAPartIV의 허가를 취득한

규제업무를 12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PartIV의 허가를 변경하

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해 바람직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생각되거나,국외의 규제기 의 지원을 한 경우에도 허가의 변경이

나 취소가 가능하다.(FSMAsection45,47,HandbookEG8).허가취소의 차

는 각 이해 계자에게 하여 허가취소 통지 후 결정통지가 발송되며,허가취

소 결정에 불복 시 융업항고법원(Tribunal51))에 제소할 수 있다.

4) 지명령

FSA는 FSMA에서 부과하는 요건을 반한 자 등에게 반행 의 지, 반

행 의 구제(remedy)조치의 마련,당사자의 자산처분 등의 지를 명령할 수

있다(FSMAsection380,381).FSA는 지명령신청의 체수단으로 법원에「자

50)양 권한의 상이 행사권한의 선택기 은 FSA핸드북(EG9)의 지침을 참조한다.

51)FSMA에 근거하여 설립된 융업 련 특별심 부로 FSA의 인가,승인 각종제재조치

에 한 불복사항을 다루며 FSA의 결정을 체하는 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다.법무부 소속으로 변호사 기타 융 문가로 구성되며, 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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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결(asset-freezing)명령」행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FSA는 반사실

는 그 가능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HandbookEG10).

5)원상회복명령

반행 로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반행 에 한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과 FSA가 직 사법 인 역할을 담당하여 원

상회복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 어져 있다(FSMA section 382,383,384,

HandbookEG11).법원에 반행 의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기능은 모든 반

행 자에 하여 용이 가능한 반면,FSA가 직 반행 의 원상회복을 강

제하는 권한은 FSA에 의하여 융행 가 승인된 인가업자에 하여서만 가능

하다.

원상회복과 련된 권한 행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 들을 고려하여 이루어

지는데, 법행 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수치화 할 수 있는지 여부, 법행

로 향 받은 융 소비자의 수,권한 행사로 FSA에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융소비자의 혜택과의 비교,여타 구제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성,피해 당사자

의 사 구제능력 등이 고려 상에 포함된다(HandbookEG11).

6)범법행 에 한 기소(Prosecutionofcriminaloffense)

FSA는 FSMA 그 종속법의 반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FSMA

section401,HandbookEG12).

나. 일본

일본의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제3장 제2 제1 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규칙(통칙)을 명시하고 있으며,통칙에는 매․권유 국면에서

의 행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그리고 제2 부터 4 까지는 투자조언업무,투자

운용업,유가증권 등 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칙에 덧붙여 부과되는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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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업무별로 마련되어 있다.

투자성이 강한 ․보험․신탁 등의 매․권유업무에 해서는 융상품

거래법의 행 규제를 개별 업법52)에서 용하고 있다. 융상품거래법의 고

규제(제37조),계약체결 서면교무의무(동법 제37조의 3),계약체결 시 서면교

부의무(동법 제37조의 4),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등의 지(동법 제38조),

손실보 등의 지(동법 제39조)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1) 고규제

일본의 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고에 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행 를 할 때에는 해당 융

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호,명칭 는 성명,등록번호 고객의 단에 향을

미칠 요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 제1항). 한 하

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하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지하

고 있으며(법 제37조 제2항)이를 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한다(법 제205조 제10호,제11호).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명시 인 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52)각각 보험업법 제300조의 2,은행법 제13조의 4에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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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고

표시

사항

규정

․해당 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호,

명칭 는 성명,등록번호 고객

의 단에 향을 미칠 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반한 자에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0호).

고

표시

지

사항

규정

․ 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행 를 하는

때에는 하게 사실과 상이한 표

시의 지 하게 사람을 오

인하게 하는 표시의 지(법 제37조

제2항)

- 반한 자에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 11호).

<표 Ⅲ-5> 고규제

2)서면 교부의무

융상품거래법에서는 계약체결 서면교부의무,계약체결 시 서면교부의무

고객이 탁하여야 할 보증 의 수취와 련 있는 서면의 교부의무 등을 규

정하여 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융상품 거래업자 등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사업자의 명칭,주소와 같은 기본 인 사항 고객이 지 하여야 할

수수료와 보수,거래에 수반되는 험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 융상품 거래계약 성립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고객이 탁하여야 할 보증 의 수령과 련한 서류도 교부할 의

무가 있다.이와 같은 서면교부의 의무를 반한 자에 하여서는 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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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계약

체결

서면

교부

의무

․고객의 단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항

을 기재한 서면의 계약체결 교부의무(법

제37조의 3제1항)

- 반한 자에 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

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계약

체결시

서면

교부

의무

․ 융상품 거래계약 성립시 지체없이 서면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7조

의 4)

- 반한 자에 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

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보증

수령에

계된

서면의

교부의무

․고객이 탁하여야 할 보증 의 수취와

련있는 서면 교부의무(법 제37조의 5)

- 반한 자에 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

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2호).

<표 Ⅲ-6>서면교부 의무

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이와 련한 제재규정이 없다.

3) 지행

일본의 융상품거래법,보험업법 은행법에서는 모두 허 사실의 고지 행

를 지하고 있으며,법령 반에 한 처벌규정을 개별업법에서 명시하고 있

다.53)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허 사실 고지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부과되고, 융상품거래법의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

53)처벌규정의 근거는 각각 융상품거래법 제38조 제1호,보험업법 제3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은행법 제13조의 3제1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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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허

사실

고지

지

․허 사실 고지, 요사실

불고지 행 지(법 제

300조 제1항 제1호~제3호)

․ 융상품거래계약의 체

결과 권유를 함에 있

어서 허 사실의 고지

지(법 제38조 제1호)

․허 사실 고지 행

지(법 제13조의 3제1호)

- 반한 자에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 는 이

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

짐(법 제317조의 2제7호).

-법 제38조 제1호의 규

정을 반한 자에 하

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

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198조의 6제2호).

-법 제13조의 3(제1호에

계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을 반한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

역 혹은 100만엔 이하

의 벌 는 이를 병

과하는 벌칙이 과해짐

(법 제 63조의 2).

요청

받지

아니한

투자

권유

등의

지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

권유,권유를 받을 의

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권유하는 행 ,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

시를 한 후의 재권유

등의 지(법 제38조

제3호,제4호,제5호)

<표 Ⅲ-7> 지행

융상품거래업에서는 요청받지 아니한 투자권유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의 재권유 행 등을 지하고 있으나 이와 련

한 명시 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손실보 등의 지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의 할인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 에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혹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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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한,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손실보 는 사

․사후 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행 에 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한다.

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한 명시 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손

실

보

등

의

지

․보험계약자 는 피보험자에

하여 보험료의 할인 특

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

거나 제공하는 행 지(법

제300조 제1항 제5호)

․손실보 는 사 ․사

후 으로 이익을 제공하

여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등의 행

지(법 제39조 제1항)

- 반한 자에 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

의 벌 혹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317조의

2제7호).

-39조 제1항을 반한 자

에 하여는 3년 이하

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함

(법 제198조의 3).

<표 Ⅲ-8>손실보 지

5) 매자격제도

매자격제도에서 보험업법과 융상품거래법은 보험모집 융상품 거래

업자의 등록거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에서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며, 융상품거래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한편,보험업

법에서는 생명보험모집인,손해보험모집인,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 등으로 보

험모집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그 외 업법에서는 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을 모집한 자에 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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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등록

요건

규정

․보험 모집인 개인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의 등록을 받아야 함(법 제276

조,제286조)

․(등록거부 요건규정)등록에 필

요한 신청서류 규정(법 제279

조,제289조)

․ 융상품거래업을 행하기

해서는 국무총리의 등

록을 받아야함(법 제29

조).

․등록거부 요건규정(법 제

29조의 4제1항)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하여는 1년 이하

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

이 과해짐(법 제317조의 2제5

호).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

록을 받은 자에 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198조 제2

호).

모집

자격

제한

․생명보험모집인,손해보험모집

인,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

등으로 보험모집의 제한을 둠

(제275조).

-제275조 제1항 각호에서 언

한 자가 아닌 자가 보험 모집

을 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

짐(제317조의 2).

<표 Ⅲ-9> 매자격제도

6)설명의무

보험업법 은행법에서는 보험모집인과 은행 리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만 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한편,2000년 제정된 융상품의

매 등에 한 법률(융상품 매법)54)에서는 ․보험․유가증권 등의 폭

넓은 융상품의 매에 하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54)2006년 6월 그 내용이 개정되어 설명의무에 있어 상과 범 가 확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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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서는 융상품 매업자의 설명의무와 단정 단의 제공 지 등을 규

정하고 있다.설명의무 반과 단정 단의 제공시 발생한 손해에 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의부를 지우는데 배상할 손해액은 원 손실액에 한정된

다.55)

구

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설

명

의

무

․(고객에 한 설명)보험모

집인은 보험모집행 시 소

속 보험회사의 상호 계

약에 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함(법 제294조).

․(고객에 한 설명

등)은행 리업자는

은행 리행 시 소

속은행의 상호

계약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52조의 44).

<표 Ⅲ-10>설명의무

7)고객에 한 성실의무 합성의 원칙

융상품거래법에서는 융상품 거래업자의 고객에 한 성실의무 합성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반 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보험업법에

서도 보험 개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융상품거래법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5)원 손실액은 융상품 매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지불해애야 할 액의 합계

액에서 당해 융상품의 매에 의해 고객이 취득한 취득할 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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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업법 융상품거래법 은행법

고객에

한

성실의무

․(보험 개인의 성실의무)보

험 개인은 고객을 해 성

실하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매개하여야함(법 제299조).

․고객에 하여 성실하

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할 의무(법 제36조)

합성의

원칙

․ 융상품거래업자는 투자

자의 의향과 실정에

합한 투자권유와 거래를

하여야 함(법 제40조).

<표 Ⅲ-11> 합성원칙



Ⅳ. 업행 규  차이 개 안

제 3장에서 보험산업의 업행 규제56)를 심으로 융투자업과 은행업간

의 규제내용 차이 을 조사하 다.권역별 업행 규제의 차이 분석에서

규제의 복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합성원칙과 법령상 반에 한 제

재조치의 불형평성 문제에 해 해외사례를 제 4장에서 조사하 다.앞서 살펴

본 융산업의 업행 규제 합성원칙 제재조치와 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은 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해 개선하여야 한다. 합성원칙의 경우

보험산업에 한 특수성57)을 반 하지 아니하여 향후 모든 보험상품에 합성

원칙을 용할 경우 보험산업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한편,동일한

반사항에 하여 각기 상이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를 시

정하기 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제재조치를 정비함에 있어서 가

규제의 용 상자인지는 매우 요한 기 이다.즉, 재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소비자보호를 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재조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소비자보호와 직

인 련이 없는 경우의 벌칙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향후 합성원칙을 보험산업에 용하는 것에 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먼 살펴본다.이어서 제재체계의 불형평성 정비를 개선하기 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고,마지막으로 개인과징 제도의 도입 방안과 부과 상

행 에 해 검토한다.

1. 용 상 상품의 명확화

합성원칙은 증권 등의 투자권유자가 투자자의 의뢰를 받을 경우,투자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할

56)약 제도, 매자격제도,상품설명제도,불완 매 지제도,변액보험모집제도, 고제도

등이 있다.

57)타 융권의 경우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보험산업의 경우 고객을

지속 으로 방문․권유하여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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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말한다. 합성원칙은 선진국에서 투자자보호를 해 유래된 제도로서,

융시장의 성숙도에 맞추어 합성원칙도 발 하여 왔다. 국의 경우 보험상

품에 합성원칙 도입 시 추상 인 개념을 먼 도입한 후 규제의 성숙도와

융시장의 발 속도에 따라 용범 의 확 강화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

다.일본은 국의 사례를 모델로 합성원칙을 도입하 으나 융시장 제반환

경 규제성숙도를 고려하여 국의 융서비스시장법 체제 이 의 합성원

칙을 추구하 다.은행 보험상품은 융상품거래법의 용 상에서 제외하

고 보험상품에 한 합성원칙도 2006년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일부 보험상품

에 한정하여 련규정을 용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융시장

규제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업행 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

성원칙을 용할 상상품을 최소화하고, 용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해서는

회사가 합한 상품의 권유를 해 노력토록 하는 자율규정화를 통해 자율

장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입법 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합성원칙을 포함시켜 투자자보

호를 강화하기로 하 다.동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회사 매자는 보험계

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에 면담 는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연령,재산상황,

가입목 등을 악하고 확인(서명 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그리고 시행령에

서 용상품과 확인내용,유지 리기간 등을 규정토록 임하고 있다.58)그러나

동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을 그 로 차용하여 보험산업에 용하는 것으로 이

규제의 문제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합성원칙의 보완을 하여 먼 시행령에 임할 보험상품의 용

상에 해서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자

본시장법 제정 시 보험상품의 경우 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원본에서 제외시켜

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변액보험 만기시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하는 상품은 융투자상품에서 제외키로 하 다. 한,동법

시행령 제정 시 ‘원본’범 에 ‘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해지수수료에 포함시

켜 원본에서 제외하여 일반보험의 경우 ‘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었으나,만기

58)보험업법 개정안 보도자료에는 합성원칙을 용함에 있어서 정부는 투자성 보험상품

인 “변액보험”에 우선 용하고 용 상은 보험상품에 한 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

으로 낮은 일반투자자로 한정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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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변액종신 변액연 변액유니버셜

최 보증옵션
최 사망보험

(기납입보험료 이상)

최 보증연 액

(기납입보험료 이상)

최 사망보험

(기납입보험료 이상)

융투자상품

용 외

최 사망보험 이 기납입

보험료보다많은상품

최 보증연 액이 기납입

보험료100%이상보증

최 사망보험 이 기납입

보험료보다많은상품

<표 Ⅳ-1>변액보험의 최 보증옵션(원본보장)유형

시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의 제외여부는 명확하지 않

았다.변액보험의 경우 도해지 시 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더라도 해지

당시 특별계정에 투입된 축보험료 부분에 손실이 있는 경우 원본손실에 해당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59)

2. 상품구분에 따른 고객 보 집 류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합성원칙이 도입될 경우 규제의 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0)보험업을 제외한 타 융권은 상품을 매하는데 있어서 주로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수집에도 어려움이 없지만,보험은 비자발 상품으로 먼 고객을 발견

하는데서 시작하여 지속 인 방문과 권유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특

수성이 있어 체결 고객정보를 악해야 될 경우 업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크다.61)특히,보험산업은 고객에게 무리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품

59) 융 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융 홈페이지,2008년 8월

17일)에서 “원본손실이 도해약시에만 발생하는 보험상품이라면 ‘해지수수료에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융투자상품에서 제외가능”하다고 하 다.

60) 융 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합성원칙의 용상품으로 투자성 변액보험 상품을 시하

지만,시행령에서 용상품과 확인내용,유지 리 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임하고 있다. 

61) 재도 고객의 보험내용분석 등을 하여 모든 생보사가 고객정보 동의서,청약서 등을 통하

여 고객의 수입,재산상황 등을 수집하고 있으나 고객이 정보제공을 꺼려하여 응답률이나

응답의 정확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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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한 부정 인 향으로 상품 매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 하여 보험상품에 따라 합성의 원칙을 구

분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원본보장형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투자성 변

액보험 상품보다 투자 험의 정도가 상 으로 작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정

보의 양과 질이 투자성 상품보다는 은 것이 비용 면에 있어서 효율 일 것이

다.즉,향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한 표 안 제정 시 자본시장법과 보험

업법의 합성원칙 용을 공통으로 받는 상품의 경우와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

지 않는 상품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 하여 서류 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2)

3. 고객의 보 공 거부 시 용 외

소비자가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나 고객이 고 험군의 상품을 스스로 요

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합성원칙을 지키기 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

하고 용 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성원칙 규정을 오랫동안 용

해온 국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고객의 정보수집 활동의 용 외 기

을 두고 있다.고객이 특정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 하는 경우에 합성원칙

을 유 하거나,고객이 일부 정보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한 최소

정보를 근거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 다.우리나라 융투자업 에도 이

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63)따라서,보험산업에서도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합성원칙 용에 한 외를 두도록 해야 한다.

62)일본에서도 은행 보험상품은 융상품거래법의 용 상에서 제회하고 보험업법에서 일

부 보험상품에 합성원칙 등 련규정을 용하고 있다.

63) 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라목 “(2)법 제4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는 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

게 표시한 투자자 (3)투자매매업자 는 투자 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을 통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

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투자자.다만,당해 투자자가 그 투자자정보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 내에서 법 제46조제2항 제3항을

용한다.”고 하여 합성원칙 용 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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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소비자의 특 을 고 한 소비자분류 도 필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해 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의 투자 험 감

수능력 기 으로 일반투자자와 문투자자로 분류하 다.고객분류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국은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에 해 고객분류제도를 다르게 용하

고 있다. 국의 고객분류제도는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상

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즉,투자상품은 투자 험을 투자

자가 책임지는 반면,보험상품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 등에 비한 보험고

유의 리스크 가 등을 주목 으로 보험 부를 보험회사가 보장한다.그러므로

보험상품은 투자상품과 달리 보험고유의 리스크규모나 거래경험 유무에 따른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을 그 로 용

하여 문보험소비자의 개념이 자산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64)이는 개정안

이 자본시장법을 차용하여 보험산업에 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시행

령에서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

행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단체보험 기업성 손해보험 소비자의 경우

보험안내자료의 일부 제공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간 으로

이들 소비자를 문소비자로 인정하고 있다.비상장기업을 포함한 법인은 보험

가격 수 에 따라 인수보험회사를 자주 변경하는 등의 기업의 속성으로 인하여

재계약 는 동일한 리스크에 해 보험가입이 빈번하다.따라서 보험거래의

경험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구분이 필요하며,이를 시행령에서 반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64)보험업법 개정안 제2조 제20항의 보험소비자 분류 조문을 살펴보면,“‘문보험계약자’

란 보험계약에 한 문성 구비여부,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문보험계약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

험계약자로 본다.가.국가 나.한국은행 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융기 라.주권상장

법인 마.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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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조치의 개

가. 업권간 재의 불 평  비

법령상 반에 한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

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거나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한 시정이 필

요하다.즉,동일 는 유사 사항에 한 반에 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

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를 들어,등록요건 규정을 반하 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

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설명의무를 반하 을 경우 보험업

법 개정안에서는 과징 65)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은행의 경우 불건 업행 지와 련하여 은행법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 인 사항은 융기 검사 제재에 한 규정에서 명시

를 하고 있지만 보험업에서는 이와 련한 구체 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고표시 지사항 규정을 반하 을 경우,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해당보

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에서 과징 을 부과 할 수 있다.그

리고 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은행업의 경우 고에 한 구체 인 제재근거는 은행법에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을 용하고 있다.이에 따르

면 고표시 지사항규정을 반할 경우 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 내에서

과징 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주체는 공정거래 원회이다.

자본시장법 체제하에서 고유업무에 하여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업무에 합한 제재원칙 방식을 인정하되 동일한 반행 나 유사한 반행

등에 해서는 융업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체계를 정

비하고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이는 동일한 법행

65)당해 보험회사 는 매 문회사에 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100분의 25이

하 범 내에서 과징 을 부과 할 수 있다.



                                                업행 규  차이 개 방안 93

에 해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재인 과징 는 과태료 부

과 상 행 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벌칙부과의 형평성을 실 하기 해 제재조치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는 융

산업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일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 정부는 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과제로 삼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제재조치를 정비할

때 융소비자 보호와 직 으로 련된 벌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이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시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

로 융산업 종사자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더욱 더 요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나. 개인과징  도의 도입

업행 규제 반을 포함한 융업법 반에 한 과징 제도는 재 융

업자와 법인에 해서만 부과하고 외 으로 융투자업에서 발행공시의무

반과 련해서만 개인과징 이 부과되고 있다.개인에 한 과징 부과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이 속해있는 법인의 이익을 해 법을 반할 경우

법인에 하여 과징 을 부과하면 법인은 이러한 제재를 회피하기 하

여 내부통제를 통해 법인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리․감독할 동기가 부여되지

만,개인에게 과징 을 부과할 경우 법인은 이러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직원의 리․감독의 동기부여가 히 떨어질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에 한 과징 의 부과 제도는 정 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즉,법령 반을 한 개인에 해 제재인 과징 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융시장 국가경제 체에 걸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형사벌에 의한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 할 수가

없다. 한,유가증권의 임의매매․과당매매의 와 같이 융기 의 직원이 해

당 법행 의 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일반 인 상이므로,제재의 실효성 확

보차원에서 개인에게 과징 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66)

66) 융 원회는 2008년 8월 융회사 등에 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임직원

주주에 과징 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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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징  부과 상 행 의 구체화

융 원회는 2008년 8월 융회사 등에 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하여 제재제도를 비 제재에서 제재 주로 제재제도를 개편하고,

과징 제도를 융업권 체에 용한다고 발표하 다.그리고 부과 상 행

를 과징 부과가 부 한 경우67)를 제외한 모든 법행 로 정의하 다.그러

나 과징 부과 상 행 를 모든 반행 로 용하는 방식의 일반 ․추상

규정은 융감독당국에게 제재운 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반될 소지가 있다. 국의 경우 과징

제도는 포 이고 추상 이며,FSA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과하여 처벌

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각 업법에서 과징 과태료 근거를 마

련하여 법령 반에 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융 선진국이 운 인 제재 주의 제재제도를 도입하

여 신분 제재 주의 제재체계를 제재 주로 환하여야 하는 것은 사

실이나, 융선진국의 제도를 그 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융시장의 발

속도에 비추어 진 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즉, 제재 주의

제도 개선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나,과징 부과 상 행 는 개

개의 반행 별로 과징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그리고

우리나라 융시장의 성숙도가 미국이나 국과 유사한 수 에 이르 을 때 일

부 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융업법 반 행 에 해 과징 을 부과하는 일

반 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67)특정의무 수행 부재,과태료 부과 상 등이 이에 속한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융의 겸업화 통합화 추세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을 제정하

다.이에 더하여,보험업법 개정안과 가칭 융상품 매법 제정 추진은 융소

비자 투자자를 더욱 더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융정책을 운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필연 으로 융회사의 업행

규제를 수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변화된 융제도

를 업행 규제 측면에 을 맞추어 융권역별 비교․분석을 하 다.각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하 을 경우, 합성의 원칙은 보험업과 융투자업에서

규제의 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업행 규제 반에 한

제재는 각 권역별로 동일한 법행 에 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 국 일본 등 융선진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융소비자

보호를 매우 요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은 올바르다고 단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 지만,은행업과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융상품거래법의 용을

배제하고 개별 업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 다.따라서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업의 규제를 용받게 되어 있다. 제재에 한 부분도 우리나라는

국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포 이고 일반 인 방식의 제

재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융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

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일본의 경우 해당 업법에서 개별 법행 에 한 근거

를 두고 제재를 취하고 있다.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융선진국의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융시장의 성숙도에 견주어 보았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국제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융선진국을

포함한 국제 기 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은 수립하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

이 국내 보험시장의 발달정도와 더불어 규제정책의 성숙도에 비추어 진 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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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기 효과

1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계부처의 동의를 제
로 5 유사보험(우체국
보험,4 공제)에 해
보험업법 용 추진

보험업법 개정 규제형평성 제고

2 보험회사의 사업
비 후취방식 허
용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근
거 마련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보험상품 개발 자율
성 확

3 보험 리 의 등
록 완화

법인 리 의 유자격자
4인 이상 보유기 폐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보험 리 업부담
완화

4 사이버몰 이용
모집시 수사항
완화

사이버몰을 이용한 모집
시 수사항 복규제
폐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법령의 명확성 제고

5 보험회사의 사망
보험 설계시
최 한도 규제완
화

사망보험 을 납입보험
료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제완화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

보험상품 개발의 자
율성 확

6 보험상품의 인터
넷 공시 완화

단체생명보험 등 일부상
품에 해 인터넷공시에
서 제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사의 부담경감

7 보험상품별 용
이율 차등 용
완화

리연동형 보험상품에
해 단일 보장이율
용 외를 인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상품 개발기회
확 소비자의 보
험상품선택권 제고

8 보험 리 계약
의 체결 해지
요건 완화

리 계약조건 등 계
약기간(1년이상) 한 사
항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회사와 보험 리
의 자율성 제고

9 보험 리 의
의무 완화

보험 리 의 의무
법령 수의무,신의성실
원칙 등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복규제 삭제

10 보험 개사 등록
개선

보험 개사 시험과목
난이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 개사 시험응시
자의 부담완화

11 보험 개사의 겸
업신고를 사후보
고로 환

보험 개사의 구분별
개업무 수행을 한
감원 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 개사 신고 차
완화

12 보험 개사의 지
설치 규제완화

보험 개사의 지 설치
폐지 련 규제 폐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 개법인의 자율
성 제고

13 보험 모집질서
확립

보험 모집과 련한 규제
상징 인 내용 삭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법령규정의 명확성
제고

[부록 1] 2009년 원회 규 개 과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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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자본시장법)

원 보장형

(보험업법)

신의

성실

의무

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

에 한 수사항)제1항 2호

① 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융투자업을 하여

야 한다.

② 융투자업자는 융투자업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

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모집과 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는 제 3자의 이익을 하여 이용하는

행 지

투

자

자

구

분

법 제46조 (합성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합성 원

칙)도입

① 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

자인지 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

자권유를 하기 에 면담·질문 등을 통

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악하고,일

반투자자로부터 서명(「 자서명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명날인,녹취,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

아 이를 유지· 리하여야 하며,확인받

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한다.

③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

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

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험회사 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

약 체결을 권유하기 에 면담 는 질

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재산상

황,보험가입 목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서명을 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 리하여야 하

며,확인받은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에

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재산

상황,보험가입 목 다른 보험의 가

입여부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

에게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

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록 2] 변액보험 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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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제2항을 용하는 보험상

품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험회사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

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 받아야 할

내용 확인 내용의 유지ㆍ 리기간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설

명

의

무

법 제47조 (설명의무)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2(보험상품 설

명의무 도입),법시행령 제42조(보험안내

자료 기재사항 등),감독규정[(제7-45조

①,③(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

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융투자

상품의 내용,투자에 따르는 험,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

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 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그 밖의 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하나 이상의 방법

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

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 인 투

자 단 는 해당 융투자상품의 가치

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하 "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하여 단정

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 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요사항을

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제42조(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한 사

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변액보

험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

입한 보험료의 원 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최 로 보장되는 보험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3.31>

1.「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

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2.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

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

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 로 다른 보

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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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말한다.

1.보험 이 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

의 경우 용 리 보험 변동에

한 사항

2.보험 지 제한 조건

3.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ㆍ제작일,보

험안내자료에 한 보험회사의 심사

는 리번호

4.보험상담 분쟁의 해결에 한 사

항

④ 융 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리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

정 2008.2.29>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

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

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다만,단체보험 보

증보험의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가입

설계서,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

외한다)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제2

호를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30.>

1.<삭제 2006.11.30.>

2. 매상품별 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보험약 (변경 보험약

매 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 을 포함한다.)

3. 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용이율(최 보증

이율 포함) 산출방법(공시이율 용

상품은 공시기 이율 산출방법,공시기

이율, 조정율 포함) 등<개정

2007.6.28.,2009.7.7.>

4.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

액보험(퇴직연 실 배당보험 포함)계약

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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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매월말 재의 특별계정별 자

산·부채 자산구성내역

나.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

가격 수익률

다.특별계정 운용에 한 보수

수수료

라. 변액보험(퇴직연 실 배당보

험포함)운용설명서

<개정 2005.12.29.>

5.제5-6조제1항 제1호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07.6.28,2009.7.7.>

가.매월말 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자산구성내역

나.직 3년간 정이율(리연동

형보험의 용이율 최 보

증이율을 포함한다.) 직

3년간 이자율차 배당율

6.계약자배당 산출기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 비 부리이율

7.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 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한 열람을 신

청할 수 있으며,보험회사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기 서류

2.변액보험(퇴직연 실 배당보험 포함)

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 실 배

당보험 포함)특별계정에 한 장부·서류

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05.12.29.>

가.자산명세서

나.기 가격 장

다.재무제표 그 부속명세서

라.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2

(보험상품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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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 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

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 음을 서명,

기명날인,녹취,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 체

결 시부터 보험 지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

지 을 요청한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의 지 차

지 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보

험 을 감액지 는 불지 할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NYC

Rule

법 제46조의2(정성의 원칙 등)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3(합성 원

칙)도입

①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

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생상품,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융투자상

품(이하 "생상품등"이라 한다)을 매

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악하여야 한다.

② 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보험상품 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

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

-소비자에게 부 합한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없도록 하는 합성 원칙을 도

입

*(용상품)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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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녹취,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에 해 우선 으로 용

*(용 상)보험상품에 한 문지식

과 분석능력이 상 으로 낮은 일반투

자자에 해서만 용

부당

권유

지

법 제49조 (부당권유의 지)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

에 한 수사항)

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

2.불확실한 사항에 하여 단정 단

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

3.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

지 아니하고 방문· 화 등 실시간 화

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 .다만,투자자

보호 건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행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를 제외한다.

4.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

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 음에도 불

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 .다만,

투자자 보호 건 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없는 행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를 제외한다.

5.그 밖에 투자자 보호 는 건 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①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

험(퇴직연 실 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

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납입한 보험료의 원 을 보장하는

권유 행

2.모집과 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

신 는 제 3자의 이익을 하여 이용

하는 행

3.허 표시 는 요한 사항에 하

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

4.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자료

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측자료

를 제공하는 행

*불 청권유 재권유 규제는 보험상

품 용제외

투자

권유

칙

법 제50조 (투자권유 칙)
감독규정 제4-31조의 2(변액보험의 모집

에 한 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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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

어서 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수하

여야 할 구체 인 기 차(이하 "

투자권유 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

다.다만, 생상품등에 하여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 ·재산상황 투자경

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 별로 차

등화된 투자권유 칙을 마련하여야 한

다.<개정 2009.2.3>

② 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칙을 정

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투자권유 칙

을 변경한 경우에도 한 같다.

③ 회는 투자권유 칙과 련하여

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 투자권유 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회는 제1항과 련하여 보험회사

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

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12.29.>

고

규제

법 제57조 (투자 고) 감독규정 제4-35조의2(고의 내부통제)

① 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융투자

업자의 업무 는 융투자상품에

한 고(이하 "투자 고"라 한다)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회와 융투

자업자를 자회사 는 손자회사로 하는

「 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융지주회

사는 투자 고를 할 수 있으며,증권의

발행인 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하

여 투자 고를 할 수 있다.

② 융투자업자(제1항 단서의 자를 포

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

고(집합투자증권에 한 투자 고를 제

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융투자업

자의 명칭, 융투자상품의 내용,투자

에 따른 험,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①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작 내용에 있어서

보험업법 고에 한 법규의 수

를 하여 내부통제기 을 수립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변액보험상품(퇴직연 실 배당보험

상품 포함)을 고함에 있어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 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과거의 운용실 는 해약환 ,

보험 등의 시를 포함하여 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 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3. 자보호법의 용을 받지 않는

다는 내용

③ 회는 보험회사의 고와 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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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투자 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집

합투자기구의 명칭,집합투자기구의 종

류에 한 사항,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

운용 략에 한 사항,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 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에 투자

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

자원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 을 포함하여

투자 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

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라는 내용

④ 융투자업자는 투자 고를 함에 있

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

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손실보 는 이익보장으로 오

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투자 고에 있어 「표시· 고의 공정

화에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투자 고의 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여 보험회사가 수하여야 할 고기

을 정할 수 있으며,보험회사로부터 사

에 고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

다.

<본조 신설 2005.12.29.>

손해

배상
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법 제102조 (모집을 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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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① 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는

제3항을 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

반투자자가 지 하 거나 지 하여야

할 등의 총액(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융투자상품

의 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

자가 회수하 거나 회수할 수 있는

등의 총액(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을 포함한다)을 뺀 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①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는 보험 리 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진다.다만,보험회사가 보험설계

사 는 보험 리 에 모집을 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 고 한 이

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보험

설계사 는 보험 리 에 한 보험회

사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

다.

③「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하여

이를 용한다.<개정 2007.7.19>

모집

자격

제도

시행령 제56조 (투자권유 행인의 자격)

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 문인

력 확보의무 등),제4-41조(변액보험계약

의 모집에 한 연수)

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보험설계사․보험 리 는 보험

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

증권의 투자권유를 행하는 경우에만

해당)(제1항)로서 회가 정하여 융

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제2

항)

①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

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

다)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

계정의 공정한 리를 하여 특별계정

의 리 운용을 담하는 조직과 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3.22>

②법 제83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

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의 모집에 한 연수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41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한

연수)①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 는 퇴직연 실 배당보

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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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퇴직연 실 배당보험계약을 제외

한 변액보험계약 : 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는 종합자산

리사 시험<개정 2005.12.29.>

2.퇴직연 실 배당보험계약 : 회

에서 정하는 퇴직연 실 배당보험 교

육과정<개정 2005.12.29.>

② 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교육과정의 운 ․ 리와 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을 해 필요한 세부

인 기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개

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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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 검사 제제에 한 규정

제5조

(제재

상

법․

부당행

)

융기 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 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상으

로 한다.

1. 융 련법규를 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횡령,배임, 도,업무와 련한 품수수 등 범죄행 를 한 경우

3. 융기 의 건 한 경 는 업을 해하는 행 를 함으로써 경 악

화를 래하거나 당해 융기 는 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4. 융사고등으로 융기 의공신력을훼손하거나사회 물의를일으킨경우

5.고의 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6.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7.기타 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 한 업 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17조

(기 에

한

제재)

① 융 설치법, 융산업구조개선법 융업 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융

기 에 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2.28,2004.3.5〉

1. 업의 인가․허가 는 등록의 취소, 업․업무의 부 정지

가.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반한 경우〈개정 2006.8.31.〉

나. 융기 의 건 한 업 는 업무를 크게 해하는 행 를 함으로써

건 경 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융기 는 융거래자 등에게

한 손실을 래한 경우〈개정 2006.8.31.〉

다. 업․업무의 부 는 일부에 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업․

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는 유사한 법․부당행 를 반복하는 경우

라. 법부당행 에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8.3

1.〉

2. 업․업무의 일부에 한 정지

가.삭 제〈2006.8.31.〉

나. 융기 의 건 한 업 는 업무를 해하는 행 를 함으로써 건

경 을 훼손하거나 당해 융기 는 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

을 래한 경우〈개정 2006.8.31.〉

다.제3호의 업 폐쇄, 업 업의 정지조치 는 제4호의 법․부

당행 의 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업 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

를 계속하는 경우

라.제7호의 기 경고를 받고도 동일 는 유사한 법․부당행 를 반복

하는 경우

3. 업 의 폐쇄, 업 업의 부 는 일부의 정지

[부록 3] 검사  에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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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 의 법․부당행 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 가 일부

업 에 국한된 경우로서 법․부당행 의 경 에 따라 당해 업 의

폐쇄 는 그 업의 부 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법․부당행 지

융기 의 법․부당행 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지시킬 필요

가 있는 경우

5.계약이 의 결정

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 융기 이 동법 제

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융기 의 정상 인 업활동이 곤

란한 경우

6. 법내용의 공표 는 게시요구

융거래자의 보호를 하여 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정기간행물 기

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업 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기 경고

가.제2호 가목 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반의 정도가 비교 가

벼운 경우

나. 법․부당행 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법․부당행 가 당해 융기 의 경 방침이나 경 자세에 기인한

경우

(2) 련 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는 포에서 법․부당행 가 조직

으로 이루어진 경우

(3)임원이 법․부당행 의 주된 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법․

부당행 에 련된 경우

(4)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 으로 제기되거나 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융실명법의 한 반행 가 발생한 경우

(6) 법․부당행 가 수사당국에 고발 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융기

의 한 내부통제 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융사고가 발생하여

(1)당해 융기 의 최직근 분기말 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

보다 은 경우에는 납입자본 .이하같다)의 100분의 2(자기자본

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는 다음의 액을

과하는 손실이 발생하 거나 발생이 상되는 경우

(가)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100억원

(나)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300억원

(다)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500억원

(2)손실(상)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한 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삭 제 〈2004.12.30〉

마.삭 제 〈2004.3.5〉

8.삭 제 〈2004.3.5〉

9.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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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법․부당행 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31.〉

② 감독원장은 융기 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융기 에 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융 에 건의할 수 있으며,제1항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

다.(다만,개별 융업 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이

하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21조에서 같다.)〈개정 2004.3.5.,2005.8.31.〉

제18조

(임원에

한

제재)

① 융 설치법, 융산업구조개선법 융업 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융

기 의 임원에 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8,2004.3.5〉

1.해임권고

가.고의로 한 법․부당행 를 함으로써 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

거나 융기 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융기 의 건 한 운 을 크게 해하는 행 를 함으로써 당해 융

기 의 경 을 심히 태롭게 하거나 당해 융기 는 융거래자

등에게 한 재산상의 손실을 래한 경우

다.고의 는 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 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융거래자등에게 한 재산상의 손실을

래하거나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의 행 로 인하여 융산

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고의 는 과실로 감독원장이 융 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

서 는 자료를 허 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해한 경우

마.고의 는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융기 의 건

한 운 을 크게 해하거나 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기타 융 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 를 한 경우

2.업무집행의 부 는 일부의 정지

법․부당행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문책 경고

가. 융 련법규를 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당해 융기 의 정 에 반되는 행 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감독원장이 융 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는 자료를 허

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융기 의 건 한 운 을

해하거나 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융 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는 기피한 경우

바. 융 ,감독원장,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지시 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기타 융기 의 건 한 운 을 해하는 행 를 한 경우

4.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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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법․부당행 의 정도

가 비교 가벼운 경우

5.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법․부당행 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신설 2005.8.31.>

② 감독원장은 융기 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당해 임원에 하여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융 에 건의할 수 있으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5.8.31.>

③ 융 가 융기 임원에 하여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 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

(직원에

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융 설치법, 융업 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융기 의 직원

에 하여 면직,정직,감 ,견책 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개정 2005.8.31.>

② 감독원장은 직원의 법․부당사실을 당해 융기 의 장에게 통지하여

의조치하도록 의뢰하거나 융 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04.3.5.〉

시행

세칙제

45조

(직원에

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제19조에 의한 융기 직원에 한 제재의 종류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2.27〉

1.면직

가.고의 는 한 과실로 법․부당행 를 행하여 융기 는

융거래자에게 한 손실을 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횡령,배임, 도,업무와 련한 품수수 등 범죄행 를 한 경우

다.변칙 ․비정상 인 업무처리로 자 세탁행 에 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고의 는 과실로 감독원장이 융 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

고서 는 자료를 허 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

게 해한 경우

마.고의 는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융기 의 건

한 운 을 크게 해하거나 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업무의 부 는 일부에 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법․부당행 의 정도

가 비교 가벼운 경우

3.감

가. 법․부당행 를 한 자로서 융기 는 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업무와 련하여 범죄행 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는 손실



을 액 보 한 경우

다.자 세탁행 에 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감독원장이 융 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는 자료를 허

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융기 의 건 한 운 을

해하거나 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법․부당행 의

정도가 비교 가벼운 경우

5.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법․부당행 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26.>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융기 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법․부당행 를 한 사실을 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 의 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 조치 상자 수 을 의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이하 ‘조치

의뢰사항’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4.2.27.,2005.8.26.,2006.8.31.,

2008.12.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2.27,

2008.12.31.〉

1.이사․감사 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 에 있는 자와 련된 법․부

당사항(직원이 주행 자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8.31.〉

2.상호 축은행의 주주 신용공여․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과행 ,신

용 동조합의 동일인 출한도 과행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

매․불공정거래행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 탁 등 고질

인 모집질서 반행 〈개정 2006.8.31,2008.9.1,2008.12.31.〉

3. 융사고, 융실명제 반,회계분식,보고서 허 제출,검사자료 제출거

부 등 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감독․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법․

부당사항 〈개정 2006.8.31.〉

4.소규모 융기 는 당해 융기 의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으로 자율

인 제재가 곤란하거나 기타 당해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단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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